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훌홈 톨훌를 홉혜톰

尊敬하는 정덕조 保健社會部 社會騙雖政策室長넘， 톨훌癡保險聯合會 관계자，

그러고 學界 및 關係樓關 흉席者 여러분， 오늘 r社會福빠傳建體系 改善方案」과

r훌훌훌훌保險의 훌훌廣方向」을 主題로 하여 社會福힘t훌훌展에 관한 채미나를 開健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우리나라는 1977년에 醫癡保險을 처음 시작한 以來로 불과 20년만인 1989

년에 全團民에게 鍵大되었습니다. 全國民에 대한 훌훌훌훌保險의 據大實施는 훌훌훌훌寶훌혐

의 供給t曾大는 물론 國民들이 보다 용이하게 醫癡施設을 찾을 수 있게 함으로써

國民健廣水揮을 向上시키는데 크게 寄與하였습니다. 또한 1988년에는 國民年金없I

度가 寶施됨으로써 f한짧保障과 醫癡保障이라는 양대 기틀을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社會的 취약계충에 대한 政策的 努力은 아주 미약한 실정

입니다. 앞으로 이틀 취약계충의 自立을 위하여 많은 政策的 努力이 경주되어야

하며 특허 現時點에서 이들에 대한 직접 접촉을 통하여 問題解흉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일선 傳建體系의 마련이 時옆한 課題라고 하겠습니다. 이러한 努力의 얼환으

로서 1987년에 社會騙祖專門要員 2， 000명을 採用하여 i훌훌洞事짧所 차원에 까지

配置한 것은 하나의 획기적인 계기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業務를 邊行하는데 있

어서 一般行政業務와 同時에 흉行함으로써 고유업무는 늘 뒷전으로 빌리게 되어，

그틀의 專門性을 充分히 살리지 봇하고 있는 寶情에 있습니다. 社會騙祖政策의 效

흥훨的인 흉行을 위해서는 專門的언 繼能을 갖춘 社會福雖專門要員들이 自己機能을

다할 수 있는 行政體系를 가져야 할 것입니다. 이런 意味에서 社會福祖事務所 設

"if.의 童要性이 대두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社會福祖 훌훌展方向에 관한 세미나는 社會福祖의 專門性과 效擊性 뿔

홉를 위한 發展方向을 提示하게 될 것이며， 또한 醫覆保險의 성과와 훌훌훌훌方向을

提示하여， 우리나라 社會福社 政策開鍵에 큰 도움을 줄 수 있기를 期待하면서 이

에 開會廳를 가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992年 7月 9 日

韓園保健社會짧究院長

뼈 훌 훌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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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적부조 및 공적 사회복지서비스 전

. 사회복지사무소의 설치차원

• 기존 사회복지사무소 모형의 분석

. 사회복지사무소 설치 및 운영방안

. 결론

1. 서론

오래전부터 대두된 사회복지사무소 설립은 처11 5차 경제사회개발 5개년 계

획기간중에 검토되었다가2) 1985년 보건사회부 주최로 실시된 시범북지사무소 모형

개발을 위한 기초조사가 실시된 것을 계기로 본격적으로 논의되기 시작하였다.

사회북지사무소는 사회북지전달체계의 가장 핵섬적인 요소로서 사회보장이나 복지

서비스청책을 시행하는 선진 복지국가에서 한편으로는 사회보험을 취급하는 중앙

정부의 정책이 국민에게까지 전달되케 하는 신경조직으로서， 다른 한편으로는 공

적부조와 개인사회복지서비스를 운영하는 지방정부의 정책이 국민 한사람 한사람

에게까지 도탈하게 하는 전탈조직으로서 역활을 해왔다. 사회북지전달체계란 북

지대상자의 측면에서 그를 둘러싼 일체의 공사복지기관과 이들 기관의 서비스 전

탈망을 의미하는데 3) 이 사회북지전달체계중에서 사회복지사무소가 가장 핵섬적인

이유는 첫째， 복지국가의 출현과 함께 사회복지의 물질적 급여 및 비물질적 급여

의 대부분이 공적 사회복지정책을 근거로 하여 사회복지사무소에 의해서 주어지기

때문이고 둘째， 사회복지사무소가 사회복지정책을 그 의도에 맞도록 책임성있게

대상자에게 전달하는 정도에 따라 사회복지정책의 성패가 좌우되기 때분어다.

1)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

2) 원석조， ”생활보호 전문직”，사회복지 전탑체계와 사회복지사의 역할， 한

국사회북지정책연구소. 1989, p. 39.

3) 서상모， 최일섭， 김상F균， 사회복지전탈체계의 개선과 전문인력 활용방

앞， 한국개발연구원， 1988, p. 22.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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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북지사무소는 일반 조직과 다른 상당히 륙이한 성격을 갖기 때문에

조직연구가률의 륙별한 연구대상이 되어왔고， 그 성격의 특이성 때문에 효과성을

어떻게 증가시키는가가 오랜 동안 사회북지조직을 운영해 온 북지선진국들에서 아

직도 해결되지 못한 중요한 과제로 논의되고 있다. 북지사무소는 일반 행정기관

과 탈리 두가지 근본적으로 특이한 차이점을 가지고 있다. 첫째는， 투입물이 ‘인

간’이며 산출물 역시 미리 예정된 과정을 거치거나 예정된 대로 변화된 ‘인간’이

란 점이다. 둘째는， 조직의 목적이 인간이 더욱 잘 기능하고， 지내도록 ‘서비스’

를 제공하는 것에 있다는 점이다.() 이러한 특이성은 사회복지사무소로 하여금 서

비스제공에 대한 신념을 가진 사회사업전문가 집단에 의존하도록 만든다. 특히

루입물이 북잡하고 통제하기 어려운 인간이라는 것과， 인간의 변화를 목적으로 서

버스를 제공하지만 인간율 변화시키는 서비스기술이 아직 불완전하기 때문에 변화

률 일으키기도 어려울 뿐더러 또 변화가 일어난 것을 측정책-는 기술도 아직 고도

로 발달되지 않았기 때문에 서비스의 효과성도 측정하기 어렵다는 사실은5) 선진복

지국가에서 사회복지사무소가 목적보다는 과정에 더욱 충실하도록 만들고 따라서

사회복지사무소의 전문성유지 정도가 그 효과성을 예흑하는 가장 중요한 척도로

사용되게 만들었다.

한국에서 국민연금이나 의료보험은 출범부터 그 자체의 전달체계를 가지

고 시작된 반면 공적부조나 사회복지서비스는 생활보호법이 1961 년， 아동북리법이

1961 년， 옳락행위동 방지법이 1961 년， 사회복지사업법이 1970년， 의료보호법이

1977년， 심신장애자북지법이 1981년， 노인복지법이 1981년， 모자북지법이 1989

년에 제정된 후 오랜 시간이 지냈음에도 불구하고 그 법을 집행하는 자체의 전문

적 조직을 갖지 못하고， 내무부 산하 얼반행정기관의 일반행정 공무원에 서비스

제공율 의폰해왔다. 즉， 사회복지서비스의 효과성을 예측하는 가장 중요한 척도

인 사회복지의 전문성이 전혀 설현되고 있지 않은 상황에서 사회복지서비스가 주

민틀에게 정책이 의도한 대로 전달되는지가 오랜 동안 아무련 검토없이 방치되고

있던 것이다.

다행히 1987년부터 점진적으로 사회복지전문요원이 생활보호업무를 담당

하면서부터 사회사업의 전문성을 유지할 수 있는 가농성이 열리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사회복지전문요원이 전문성을 발휘하는 것은 현재 그들이 몸담고 일하는

4) Yeheskel Hasenfeld & Richard A. English , Human 훨얀논e

Or~anization ， Ann Arbor: The University of Michigan Press , 1974, p. 1.

5) Ibid. , pp. 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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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행정기관의 성격 때문에 상당히 도전을 받고 있다.

본 논문은 사회복지의 고유업무가 아직 전문성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으며

그에 따라 사회복지서비스 전달과정에서 책임성， 효과성， 효율성의 문제가 제기되

고 있는 상황에 대해 그 원인을 사회복지업무를 담당하는 전탈체계 측면에서 분석

하고， 그에 대한 개선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본 논문에서는 보사부가 집행하는

사회북지제도중에서 고유의 업무만을 담당하는 조직이 없는 생활보호， 의료보호，

재해구호의 공적부조제도와 노인， 아동， 장애자， 모자복지 동 사회복지서비스제도

의 전달체계만을 논의의 대상으로 삼기로 하였다. II부에서는 공적부조 및 공적

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의 현황과 문제점을 분석하고， III부에서는 문제점을 개

선하기 위하여 공적부조 및 공적 사회복지서비스업무만을 전적으로 담당하는 사회

북지사무소를 설치하기 위하여 고려되어야 하는 요인틀을 지역화， 중앙정부와 지

항자치단체와의 관계， 내부조직 빛 업무， 인력의 네가지 설치차원에서 제시하였

다. IV부에서는 기존에 연구된 사회복지사무소의 모형을 III부에서 제시된 내가

지 차원을 기준으로 분석하여 그 공통점과 차이점을 검토하였다. V부에서는 그 기

폰안들의 장점을 채택하고， 미흡한 점을 보완하는 방향에서 III부에서 처I시된 설

치차원을 결정하는 요인들에 대한 한국의 현재 여건을 감안하여 사회복지사무소

설치 몇 운영방안을 제시하였다.

I I. 꽁적부조 및 공적 사회복지서비스전달체계의 현황과 문제첨

1. 공적 사회복지업무의 종류 및 그에 따른 전탈체계 현황

현채 법적으로 공적 서비스기관을 통하여 국민에게 전달되도록 규정된 사

회복지업무는 사회보험， 공적부조， 사회복지서비스로 구분할 수 있는데 이들은 각

기 다른 전달체계를 갖는다. <표 1>과 같이 사회북지업무의 각 프로그램을 담당

하고 있는 행정조직은 다수의 중앙부처에 분산되어 있다.

이들 사회복지업무증에서 보사부에서 정책개발의 책임을 지고 있는 업무

는 국민연금， 의료보험， 국가보훈을 제외한 공적부조， 그러고 갱생보호와 보호관

찰을 제외한 사회복지서비스인데 이들의 전달체계는 〈그림 1>과 같이 서로 분리되

어 있다. 국민연금， 의료보험의 업무는 보사부의 중앙부서에서 지방일반행정기관

을 통하지 않고 직접 국민연금관리공단， 의료보험관리공단 빛 의료보험연합회로

전달되어 시행되는 반면 공적부조와 사회복지서비스 업무는 보사부에서 사업계획

과 지침을 수립하여 내무부의 지방조직인 시.도 보건사회국， 가정복지국으로 시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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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사회복지업무 및 담당 행정조직

사회북지업무 담당행정조직

연금보험 국민연금 보사부

공무원연금 총무처

사립학교교원연금 τ~2.Jf-

군인연금 국방부

사회보험 선원연금(미실시) 해운항만청

의료보험 직장.지역의료보험 보사부

공교의료보험 보사부

산재보험 뚫T님

생활보호 보사부， 내무부

공적부조 의료보호 보사부， 내무부

국가보훈 보훈처

재해구호 보사부

사회복지사방업지일반 보사부， 내무부

윤략행위 보사부， 내무부

아동복지 보사부， 내-무¥-부1님.
사회북지서비스 장애인복지 보사부， 내내

노인복지 보뽑

모자북지 보사부， 내무부

갱생보호 버닙뉴매

보호관찰

참고자료) 김홍식외， 좌발자치설시에 판릎 사회복지행젓체계의 진로에 관한 연구，

한국지방행정연구원， 1992, p. 24.

하면 시.군.구 사회(복지)과， 가정복지과에서 다시 업무지침을 시탈받아 사업을

시행하되 사회복지서비스 대상자를 선정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읍.면.동

의 사회탐당이나 전문요원에 의해서 이루어진다. 이렇게 국민연금， 의료보험과

공적부조 및 사회복지서비스의 전달체계가 다른 이유는 사회복지프로그램의 성격

의 차이에서 비롯되는데 국민연금이나 의료보험은 천국민을 하나의 통일된 제도안

에 수용하는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중앙부서에서 직접 운영하는 반면 사회복지서비

스는 지역적인 특성이 가미되어 오히려 지역적인 다양성이 조장되어야 하는 프로

그램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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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의료보험， 생활보호， 사회북지서비스의 현행 전달체계〈그림 1>

짧딴
의

서

시.도

가정복지국

사회과

시.군.구

시민국(보건사회국)

사회계

가정 |부녀 |청소년

복지 |복지과|복지과

보건사회국

년
계

소
지

과
π
냄
냄

지

-
、
케
계

복

-
-
하
지

쟁
깐
꺼
뼈

쟁
뼈
려

사회(북지)과

의료보험

연합회

의료보험

연합회지부

의료보험

조합

(직장，지역)

보사부

의료보험 :

I
;국민연휴: :
만-----피

의료보험

관리공단

국민연금

관리공단

의료보험

관리공단

지부

국민연금

관리공단

지부

읍.면.동

사회담당.전문요원

2. 공적부조와 공적 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의 문제점

외국에서도 전통적으로 지방자치단체에서 중앙부서의 지침을 받아 지방

프로그램으로 직접 운영하는 생활보호와 사회복지서비스프로그램의 수행이 한국에

서는 내무부 산하 조직내에서 일반행정공무원에 의해 수행되면서 책임정， 전문성，

효율성， 효과성의 측면에서 문제점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오랜 동안 지적되어 왔

다. 그동안 생활보호와 사회복지서비스 프로그램운영에 있어서 문제점으로 지적

되어 온 것은 많지만 그 중에서도 전달체계의 측면에 관련된 것에 한하여 조직구

조상의 문제와 그에 따른 서비스제공의 책임성， 전문성， 효율성， 효과성의 문제를

논의해 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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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상부하탈식 수직적 전달체계

현행 생활보호나 사회북지서비스는 타 북지국가의 경우 전통적으로 지방

자치단체에서 계획하고 운영하는 프로그램임에도 불구하고 한국에서는 중앙정부의

프로그램인것 같이 운영된다. 왜냐하면 보건사회부에서 정책의 기본방향 빛 지침

을 수립하고 이것이 시.도 및 시.군.구를 통하여 말단 조직인 읍.변.동으로 그대

로 시달되어 운영되기 때문이다. 이 과정에서 서비스 전탈자의 자율성이 인정되

지 않으므로 서비스 전달자는 클라이언트의 욕구나 지역의 욕구에 능동적으로 대

처하는 태도를 갖기가 어렵게 된다. 또한 이러한 상부하탈식 수직적 전달체계는

서비스 전탈자로 하여금 클라이언트의 욕구가 중심이 되는 서비스 제공보다 서비

스제공자 중섬의 관점에서 서비스제공자의 편이를 더욱 중요시하는 서비스 중심의

행정을 펼치도록 만든다. 이것은 생활보호대상자나 노인복지， 모자복지동의 수혜

대상자 선정시 설제 서비스가 필요한 사람이 선정되기 보다는 상부에서 지시하는

예산에 맞게 수혜자 수를 미리 결정하고 그에 따라 대상자를 결정하는 현행 방식

에 대한 비판에 잘 나타나 있다 6) 클라이언트의 욕구나 지역사회의 욕구변화에

대웅하지 못하는 전달체계는 생활보호나 사회복지서비스에 투입되는 자원의 낭비

를 가져올 뿐만 아니라 효과성마저도 저하시키는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

2) 보사행정의 내무행정으로의 편입

보사행정의 내무행정으로의 면업이 의미하는 것은 보사부에서 하달되는

생활보호나 사회복지서비스정책지침이 내무부 지방일반행정기관에의해서 운영되

며 따라서 많은 부분이 일반행정공무원에 의해서 시행되고 있다는 것이다. 내무

부 일반행정공무원에의해서 시행될 때 야기되는 문제는 첫째로， 전문성의 부족인

데 생활보호나 사회복지서비스는전문적 사회복지지식과 기술을 요하는 업무임에

도 불구하고 사회복지전문요원이 배치되기 전의 통계에 의하면 사회복지를 전공한

사회북지종사공무원이전체의 11. 3%밖에 되지 않았으며〈표 2>, 사회복지종사 공무

원 중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가진 자는 전체의 23.9%에 그치고 있을 뿐이었다 71

6) 정북란외， 생활보호대상자 선정에 관한 연궁， 한국보건사회연구원，

1991 , p. 11.

7) 이정호， 한국사회복지햇청조직체계의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경희대학

교， 1987, p. 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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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사회복지종사 공무원의 전공학과

백분율(%)

과

야
야

야
탑

학
，분

분

분

버
엮패
버패
버팩웅

히
켜히
켜n}L

여
u

사

사

인
자

무

11. 3
61. 3
4.8

11. 3
11. 3

빈도

7
$

3
7
7

학과

100.0

자료)이정호， 한국사회복지햇정조직체계의

개션밖안에 관한 연구， 경희대학쿄， 1987, p. 81

62합계

이에 더하여 통상 2-3년을 기준으로 운영되는 순환보직제에 의해 일반 행정공무원

이 전문성을 습득할 여력이 부족한 현상이 지속된다는 것이다〈표 3>. 순환보직제

외에도 실제로 구청이나 동사무소에서 사회과 업무나 생활보호업무는 업무가 과중

함에도 불구하고 가점제도나 특별수당이 없어 종사자가 오래 머물기를 기피하고

그 직책은 선참 공무원이 들어와서 잠깐 거쳐나가는 곳이라는 인식이 져배적이다.

이러한 잦은 이직은 곧 서비스의 단절 및 서버스의 일관성을 저해하는 요소로 작

용한다.

〈표 3> 사회복지종사 공무원이 사회복지사업에 종사한 총근무연한

백분율(%)

42.3
20.2
14.1
7.4
1. 8
1. 2

12.9

빈도

없

있
써%
ω”μ3
2

깐

종사기간

2년미만

2-5년

5-10년

10-15년

15-20년

20년이상 
무웅탑

100.0

자료)이정호， 한국사회복지행정조직체계의

개선방안에 관할휠궁， 경희대학교， 1987, p. 82

163합계

둘째로， 일반행정공무원의 전문성결여 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1987년부

터 투입되기 시작한 사회복지전문요원의 경우 활동의 장이 내무부 종합행정을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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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읍.면.동사무소이기 때문에 전문요원이 생활보호 고유업무만을 고집하여 수행

하기 힘률며 대다수가 힐반행정업무를 겸임하게 됨으로써 보사부예산의 비효율적

집행율 초래하고 업무과중으로 인한 여러가지 문제점을 낳는다는 것이다. 보건사

회부 사회북지전문요원 관리지침에 의하면 사회복지전문요원은 생활보호업무만을

담당하도룩 하며 사회담당 공무원을 다른 업무나 다른 곳으로 전보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조사에 의하면 사회복지전문요원이 사회담당공

무원을 대치하는 역할을 하고있는 것으로 나타났는페 이러한 현상은 지방으로 갈

수록 더욱 심하다〈표 4> .

〈표 4> 도시별 사회담당 공무원 유무

도시 있다(%) 없다(%) 빈도 백분율(%)

요원배치후 전보됨 원래 없었음

서울 58.5 41. 5 65 28.0
부산 13.7 68.6 17.6 51 22.0
대구 85.4 14.6 48 20.7
인천 80.0 20.0 10 4.3
광주 84.6 15.4 26 11. 2
대전 12.5 65.6 21. 9 32 13.8

천도시 21. 1 66.4 12.5 232 100.0

자료: 올혜미， 김근식， 사회복지천문요원제의 발전방향에 관한 연궁L 문제점과 캐

절발앞， 한국보건사회연구원， 1991 , p. 47.

이 결과 전문요원이 수행하는 전체 업무량의 56.4%만이 생활보호업무인

것으로 나타났다 8’ 그외 43.6%를 차지하고 있는 업무종류별로 비증을 살펴보면

현재 사회담당에 의해서 주어지게 되있는 사회복지서비스의 비중이 16.4%, 일반행

정업무비중이 15.5%.로 가장 크게 나타났다.<표 5>

8) 윤혜미， 김근식， 사회복지전문요원제의 발전방향에 관한 연구: 문제점과

개선방안， 한국보건사회연구원， 1991 , p. 50.

n
v

1,‘



명균업무량 순위

16.4% 1
8.4% 3
3.3% 4

15.5% 2

〈표 5> 사회복지전문요원 겸임업무량

담당업무의 종류

사회복지서버스

지역북지

보건위생

일반행정

합 계 43.6%

자료: 윤혜미， 김근식， 사회복지전문요원제의 밤천방향에 관한

연구: 문제점과 개선방안， 한국보건사회연구원， 1991 , p. 52.

이러한 타업무겸임문제에 대한 동사무소 행정책임자의 태도는 89%가 그것

율 그다지 문제시하지 않는 태도여서 동사무소내에서 사회복지전문요원이 일하는

한 크게 개선될 여지가 없는 것으로 보언다 〈표 6>.

〈표 6> 사회복지전문요원의 업무겸임에 대한 행정책임자의 태도

태 도 구 빈도 백분율(%)

동행정의 특성상 업무구분이 어렵다 91 47.9
사정상해서겸는임할 수도 있다 78 41. 1
겸임해 안된다 17 8.9
기타 4 2.1
-
합계 190 100.0

자료: 윤혜미， 김근식， 사회복지전문요원체의 발전방향에 관한

연구: 문제첨과 개선방안， 한국보건사회연구원， 1991 , p. 51.

타업무겸임비중이 높은 전문요원과 낮은 전문요원을 비교하여 보면， 타업

무겸임비중이 낮은 전문요원은 설제 생활보호탐당 가구수가 높음에도 불그하고 주

관적으로는 업무량이 상대적으로 적은 것으로 느낀다. 이러한 사회복지전문요원

타업무겸임상황은 업무량과다를 초래한다. 업무량과-다는 소득기준적·용정도를 약

화시키며， 상탐 및 치료동의 대언서비스제공 빛 대언서비스의 질적수준을 저하시

키고， 자활효과성을 약화시켜 생활보호업무의 효과성을 저해하는 요소효 작용하고

있다. <표 7> 정서적 탈진변수를 제외한 직무만족이나 소진(Burn out)현상에 있

어서도 타업무겸임비중이 높은 전문요원이 더 직무만족이 낮거나 소진현상이 높은

것으로 나타난다.<표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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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7> 사회북지전문요원의 전체업무중 생활보호업무외

타업무겸임비중에 따른 역할 수행의 차이

변 -까r 며。 타업무겸임 55%이상 타업무겸임 54%이하 계

명균 표준면차 명균 표준면차 명균 표준편차

업
담당가구수** * 226.04 149.11 241.82 193.09 234.10 172.79

-I「1
주관적 업무량 3.75 .74 3.55 .85 3.65 .80

량

서

비 소묵기준적용정도 2.58 1. 01 2.38 .94 2.48 .98
까‘ 대인서버스제공정도 3.07 1. 11 3.00 1. 05 3.03 1. 08
효 대인서비스질적수준 3.29 .80 3.10 .87 3.20 .84
과 자활효과성 3.62 .84 3.50 .84 3.56 .84

직 3.14 1. 04 2.77 1. 12 2.95 1. 10.!f- I 현 직장만축도
근무환경만족도 4.16 .66 3.75 .74 3.95 .73

Ii! I 이직의도 2.56 1. 16 2.27 1. 26 2.41 1. 22
촉

역할뾰 1. 77 .65 1. 61 .58 1. 69 .62
-λ1- 정서적탈진 3.39 .79 3.39 .89 3.39 .84
진 비인간화 2.60 .68 2.43 .82 2.52 .76
개인척성취감결여 2.23 .63 2.16 .63 2.19 .63

* 이 조사결과는 1991년 6월 현재 서울특별시 빛 전국 5개직할시 시청·구청·동사

무소에 근무하고 있는 사회북지전문요원 306명의 모집단에 대한 우면조사를 실

시하여 회수된 238case중， 동사무소에 근무하는 사회복지전문요원 232명에 대한

것율 재분석한 것임. 이 중 근무환경만족도와 소진현상을 나타내는 변수는

factor analysis를 이용하여 여러 질문에 공통된 factor를 뽑아 명명하였음.

** 탑당가구수를 제외한 모든 변수는 1 - 5점 척도로 측정됨. 1점은 주관적 업무량

이 적고， 소득기준 적용정도가 높고， 대인서비스 제공정도가 높고， 대인서비스

질적수준이 놓고， 자활효과성이 높고， 직장만족도와 근무환경만족도는 높고， 이

직의도는 낮으며， 역할모호， 정서적 탈진， 비인간화， 개인적성취감의 결여를 느

껴지 않는 동을 의미하여 형균점수가 낮을수록 긍정적언 결과로 해석함.

*** 가구수의 명균임

**** 비율의 펑균임

타업무겸임이 전문적대인서비스 제공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은 생활보호

대상자에게 전문적대인서비스가 원활히 저l공되지 못하는 이유에 있어서도 나타났

다. 타업무겸임비중이 높은 전푼요원과 낮은 전문요원이 둘 다 시깐적여유가 없음

과 자원·의뢰기관의 부족을 가장 중요한 이유로 든 것에는 공통된 양상을 보이나，

세번째 중요한 이유로 타업무겸임비중이 높은 전문요원은 그 원인을 상사·동료의

몰이해인 환경변수를 내세운 반면 낮은 전문요원은 서비스지식의 부족인 자신의

천문성부촉을 내세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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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8> 생활보호대상자에게 전문대인서비스가 원활히 제공되지 못하는 이유

단위: 명 ( % )

생활보호외 타업무 i 생활보호외 타업무
겸임비중 55%이상 l 겸임비중 54%이하

91 ( 40.6 )
63 ( 28.1 )
31 ( 13.8 )
22 ( 9.8)
1 ( 0.4)
5 ( 2.2)

11 ( 4.9)

시간적여유없음

착원·의뢰기관부족

서비스지식부축

상사·통료몰이해

필요성 못느낌

생활보호업무만담당해야함

기 타

89 ( 40.5 )
57 ( 25.9 )
18 ( 8.2)
39 ( 17.7 )

1 ( 0.5)
6 ( 2.7)

10 ( 4.5)

220 (100.0 ) 224 (100.0 )

* 동사무소에 근무하는 사회복지전문요원 232명에 대한 〈표 7>과 같은 조사로，

중복웅탑결과임

3) 전문인력관리미흡

전문인력의 관리미흡은 구체적으로 사회복지담당공무원을승진가능성이

없는 별정직확 함으로써 발생하는 문제와， 전문적인 업무성격에 맞지 않는 인사관

리체계와 보수체계의 미벼， 그리고 전문척인 업무에 대한 지도.감독의 부재로 나

타난다. 첫째， 현재 사회북지전문요원은별정 7급， 시.군.구 가정복지과 담당공

무원 일부는 별정 5"'8급으로써 타부서로 발령받지도 못하고， 승진의 가능성도 제

한된다. 이것은 사회복지전문요원이나시.군.구 가정복지과 담당공무원의 사기를

저하시키며 사회복지전문요원이 자발적으로 전문지식이나 기술의 개발동을 위해

노력하고자 하는 동기를 부여하지 못하여， 궁극적으로는 업무정체와 타성을 초래

하며 업무의 효과성을 저해하는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 실제로 1991년에 실시된

조사에 의하면 승진어 보장되지 않은 현재 상태를 선호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

고， 사회복지전문요원의 95.8%, 행정책임자의 58.5%가 사회복지직렬화를 원하고

있다 9’

둘째， 인사관리체계와 보수체계가 전문업무에 적합하지 않닫으로써 사회

북지전문요원이 전문업무를 소산있게 수행하도록 유도하지 못하고 있다. 현재 전

문요원은 보사부에서 배치하고 있으나 사회복지전문요원 언력관리는 내무부 소관

이므로 구청내 총무과에서 일반행정공무원의 인사관리와 똑같이 실시하고 있으며

같은 구청내에서도 전문요원에 대한 업무지시를 내리는 사회과와는 사전협의가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따라서 전문요원에 대한 문책， 포상동의 사후관리가 잘

9) Ibid. , p. 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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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되고 있다. 또한 전문요원이 클라이언트를 만나야 하는 경우 대부분의 저소득

클라이언트는 새벽이나 밤에 가야만 만날 수 있기 때문에 전문요원의 업무는 많은

부분이 일반공무원의 업무시간외에 집행된다. 그러나 이러한 일과 외의 업무집행

에 대한 수당제도가 없어 클라이언트 상탑동의 전문적 업무를 충실히 수행하도록

유도하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인사관리제도와 보수체계의 미벼점은 사회복지 담

당 공무원의 사거를 저하시키고 궁극적으로는 클라이언트에 대한 서비스질의 저하

로 연결될 것이다.

셋째， 전문적 지도.감톡의 부재는 현재 사회복지전문요원의 직렬이 없어

발생하는 문제이다. 현재 사회복지전문요원은 동에 1명이상 배치되는 경우가 드

물다. 따라서 지도.감독을 동장이나 사무장한테 받게 되어 있는데， 서로 업무의

범위， 내용에 대한 이해가 탈라 칼동을 겪게 되며 이와 같은 갈동은 사회복지전문

요원과 타 일반행정직원간에도 발생하고 있다· 1991년에 실시된 실제 조사에 의하

면 행정책임자가 본 사회복지전문요원의 애로점 중에서 타직원과의 직급상 갈둥이

11%를 차지하고 있다.뼈 또한 영구임대아파트지역처럼 생활보호대상자가 밀집되어

있는 지역의 동사무소에는 업무량을 분담하기 위하여 사회복지전문요원이 2인이상

배치되는데 이 경우 사회복지전문요원간에 공식적인 위계질서가 서지 않아 업무상

갈둥을 경험하게 된다.

이러한 공식적인 전문적 지도·감독 체제의 부재는 사회복지전문요원들이

똥료전문집단의 지원없이 혼자서 생활보호의 모든 업무를 수행하고 의사결정을 내

리도록 만드는데， 이러한 상항에서 사회복지전문요원들은 오히려 책임에 대한 부

담을 과다하게 느끼고 있으며 자율적인 의사결정보다는 될 수 있으면 법규에 충실

한 무리없는 의사결정을 내리려고 하여 경직된 업무수행을 가격오기도 한다.

4) 전문인력 빛 상담시설의 부족

과거 사회복지종사 공무원의 순환보직에 의한 전문성 결여문-제를 해결하

기 위하여， 보사부는 사회복지전문요원을 1987년부터 대도시를 기준으로 배치하기

시작하여 1991 년 6대도시 빛 인구 50만 이상의 도시 빛 도청소재지의 경우 저소득

충 1007t구 이상의 동에 1인썩 배치한 후 추가 3007}구당 1인썩 증원배치하고， 기

타 지역의 경우 저소득충 3007]-구 이상의 읍.면.동에 1 명 이상 배치하여 총 2, 000

명을 배치하였다lD 그러나 원래 1992년까지 4000명이상을 배치하기로 하였던 계

10) Ibid.

11) 정복란외， 생활보호첸독캔성발앞~관한 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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획이 실시되지 않게 됩때 따라 전문요원인력이 상당히 부축하여 전문요원의 업무

부탐과중이 초래되고 있다· <표 7>에서 지적된 1인당 234 명균 탐당가구수는 사회

복지담당자가 적절하다고 느끼는 가구수언 142가구보다 92가구나 초과하고 있다 121

전문인력의 부축문제는 단지 생활보호업무를 탐당하는 사회북지전문요원

의 경우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다. 부녀， 아동， 장애자， 정신질환자 동 사회복

지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클라이언트의 경우 그에 대한 전문적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시설 빛 인력도 부족하다. 아동 또는 임산부， 그 가족 또는 관계인에 대한

상탐， 업양， 위탁보호 및 거택보호， 전문척 기술지도， 요보호아동의 조사.지도 및

감독， 아동의 일시보호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아동상담소는 현재 시.군.구에 설

치되어 있는 13개소를 포함하여 전국에 50개소에 한정되어 았다.뼈 저소득 모자가

정， 미혼모， 가출여성， 윤락여성등의 요보호여성의 발생을 예방하고 사후선도를

위한 상탐사업을 제공하고 있는 부녀상담소는 전국 시.도 및 시.군.구에 29개소

및 간이상담소 93개에 한정되어 있다.뼈 간이상담소는 서비스욕구가 발쟁하는 밤

시간과 직원근무시간이 잘 맞지 않는 동의 이유로 언하여 성과가 미흡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그 외 여성들의 자질향상과 능력발전을 위한 교양교육의 실시 및

영셰여성을 위한 기술지도 및 부업지도를 제공하는 여성회관(부녀북지관)이 전국

에 45개 (시.도립 16개， 시.군럽 22개， 민간 7깨)가 있으나뻐 이것을 치료 및 재

활， 자활을 제공하는 전문적 서비스기관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이 외에 전문적

치료， 상탑서비스가 필요한 노인， 장애자， 정신절환자에 대한 상담은 공적서비스

기관에서 아직 제공되고 있지 않다-

이와 같은 결과로 생활보호나 사회복지서비스는 물질적인 급여에만 한정

되게 되고 수혜대상자의 비물질적언 청서적， 섬리척， 육처l척 문제를 해결하여 재

활 및 자활을 유도할 수 있는 전문적 서버스가 결휩되어 사회복지서비스의 효과성

이 제한될 수 밖에 없는 실정이다.

5) 분리된 서비스 조정기능의 미약

사회복지서비스는한 클라이언트를중심으로 통합적으로 주어져야 한다.

1990, p. 144.
12)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사회복지설태 빛 욕구조사， 1990.
13) 보건사회부， 보컨사회백셔， 1991 , p. 327.
14) 보건사회부， 내부자료.

15) 보건사회부， 내부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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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북지서비스가 분리되어 각기 다른 부서에서 주어질 대 클라이언트의 입장에서

보면 급여의 충북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으며 서비스가 연결되지 않고 단면적으로

주어져 효과성 및 효율성을 저하시킬 수 있다. 따라서 각각의 분리된 서비스간에

조정기능을 하는 체제가 필요한데， 이러한 체제가 되어 있지 않은 경우 서비스를

제공하는 조직적 측면에서 볼 때는 서버스 대상자 파악동 얼선에서 서비스를 제공

하는 요원에게 요구되는 행정업무가 각기 다른 부서에서 독립적으로 요청되어 행

정업무의 중복을 유발함으로써 업무의 효율성을 저하시킨다.

현재 시.도의 경우 사회과는 보건사회국에， 가정복지과， 부녀북지과， 청

소년복지과는 가정복지국에 각각 분리되어 소속되어 있으며 시.군.구의 경우 사회

과와 가정복지과가 따로 분리. 설치되어 있다. 그런데 각과에서 제공하는 사회복

지급여간 조정이 잘 이루어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어떤 대상은 두가지 이상의 보

호를 받는 경우가 있는가 하면 어떤 돼상은 필요한 서비스도 못받는 경우가 발생

하여 형명성이 결여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한다. 예를 들어 같은 저소득층인데도

부녀북지과에서 사용하는 모자세대 급여기준이 사회과에서 사용하는 생활보호기준

보다 더 완화되어 양과의 급여가 형펑에 어긋나도록 주어지는 경우가 있다. 따라

서 클라이언트를 중심으로 여러 복지서비스 급여간의 조정을 할 수 있는 통합적

관리기제가 훨요하다.

6) 각종위원회의 형식성

실제로 시.도나 시.군.구에 설치되어 사회복지행정을지원하도록 되어 있

는 사회복지위원회(시.도， 시.군)， 생활보호위원회(시.도， 시.군)， 아동복지위원

회(시.도)， 구호협의위원회(시.도)， 재해구호대책위원회(시.도)의운영이 형식에

그치고 있다. 시.도 단위의 위원회는 거의 대부분이 1년에 I회정도의 회의조차도

개최하지 못하고 있을 뿐 아니라 회의가 개최되어도 정부의 사업실적 빛 계획을

청취하는 수준에 그치고 있다.뻐 특히 생활보호 대상자선정을 심의하는 읍.면.동

의 생활보호위원회는약 10명으로 구성되는 위원을 소집하기 조차 힘들어 전문요

원이 정해진 기얼 내에 생활보호대상자를 선정하기 위해서는 위원을 개별적으로

찾아다니면서 대상자결정에 대한 승인을 받아내야 하기 때문에 전문요원의 시간을

낭비케하는 요인이 되어 서비스 제공의 효율성을 저해하고 있다. 따라서 전문요

원들은 대부분 생활보호위원회를폐지해야 한다고 웅탑하여 생활보호위원회의 기

16) 서상목， 최일섭， 김싱F균， 사회복지 전탈체계의 개선표좌문잎렬휠용발

앞， p. 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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능이나 존재에 매우 부정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았다.

〈표 9> 생활보호위원회 기능개선에 관한 태도

기능변화방향 빈도 백분율

기농을 강화하여야 한다 14 5.9
존속시키되 개선하여야 한다 50 21. 1
폐지하여야 한다 172 72.6
기타 1 0.4

합계 237 100.0

자료: 윤혜며， 김근식， 사회복지전문요원제의발전방향

에 관한 연구: 문제점과 개선방안， 한국보건사회연구원，

1991 , p.64.

위에서 논의된 문제점들을그림으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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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공적부조 및 공척 사회북지서비스 전달체계의 문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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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사회북지사무소의 설치 차원 및 결정 요인

현재 지방일반행정기관이 운영하고 있는 공적부조 빛 공척 사회복지서비

스 전달체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사회북지관계업무만을전담하는 사회복지

사무소를 만들어야 한다는 주장이 오래천 부터 대두되어 왔다. 사회복지사무소를

만률기 퀴해서는 사회북지사무소를설치하고 운영하는 차원과 각 차원의 설계내용

을 결정하는데 고려해야 하는 요인들이 논의되어야 한다. 사회복지사무소의 설치.

운영의 차원은 첫째， 설치단위는 무엇으로 할 것인가? 둘째， 중앙부서 및 지방자

치단체와의 관계를 어떻게 설정할 것인가? 셋째， 복지사무소의 내부조직 및 그에

따른 업무는 어떻게 구성할 것인가? 넷째， 인력구성은 어떻게 할 것언가?로 구분

된다. 이 네가지 차원별로 설계내용을 결정하는데 고려되어야 하는 사항을 알아

보고자한다.

1. 지역화

지역화란 클라이언트의 접근도를 높이기 위하여 사회복지사무소를 주민여

접근할 수 있는 지역단위를 기준으로 설치하는 것을 의미하며， 이를 위해서는 다

음과 같은 요인이 고려되어야 한다.

1) 지역사회의 욕구규모 (안구큐모)

사회복지사무소를설치하였을 때 지역사회의 욕구가 녀무 적어 독자적인

지도， 감독， 인사등의 공식적인 관리체제를 갖추기 어려우면 안될 것이며 욕구가

너무 커서 관료적인 행정절차에 소요되는 시간 빛 에너지의 비중이 서비스제공에

소요되는 것보다 더욱 커서도 안될 것이다. 지역사회의 욕구규모가 실제로 잘 파

악되지 않는 경우는 인구규모를 간접적인 욕구규모의 측정치로 사용하기도 한다.

2) 행정구역의 구성

행정구역의 구성은 주민들이 사회복지사무소를 알고 접근성을 높이는데

중요한 요소이다. 행정구역과 지역사회의 욕구규모가 어떠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

가를 예측할 수 있다면 가능하면 행정구역을 기준으로 하여 복지사무소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접근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다.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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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접근성

이것은 주민이 사회복지사무소를찾아가는데 걸리는 시간을 고려하여 사

회복지사무소 설치단위를 결정해야 한다는 것과， 같은 단위의 행정구역내부에도

지역적으로 발생하는 접근성의 차이를 고려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행정구역의 단

위가 같다고 하여서 접근성이 다 같은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같은 계충의 시.

군.구 또는 읍.년.동이라하더라도 도시.농촌의 도로， 교통상황에 따라 각 행정구

역단위의 주민이 사회복지사무소를찾아가는데 걸리는 시간은 크게 차이날 수 있

다.

4) 자원재분배가능성

지역사회의 욕구가 원활히 해소되기 위해서는 지역사회 민간자원의 활용

이 충요한 요소가 된다. 사회복지사무소의지역화는 다양한 소득계충이 설치수준

의 지역에 존재하여 자원의 채분배가 얼어날 수 있는 수준에서 결정되어야 할 것

이다. 지역화가 너무 동질적인 집단이 겨주하는 수준에서 결정되면 사회복지사무

소가 설치펀 지역내에서 자원의 재분배가 일어나기 힘툴며， 사회복지사무소간자

원재분배가 일어나야 하는데 이 경우 자원의 재분배는 더 어려워 질 것이다.

2. 중앙부서 및 지방자치단체와의 관계

- 사회복지사무소는 중앙부서언 보사부와 어떠한 관계를 가질 것이고， 내무

부의 지방자치단체인 시.도 및 시.군.구， 읍.면.동과는 어떠한 관계를 가질 것인

7}를 결정하는 것인데 이를 위해서는 다음과 칼은 요인이 고려되어야 한다.

1) 생활보호법， 의료보호법， 사회북지서비스법의집행주체

사회복지사무소와보사부와의 관계는 사회복지사무소가집행할 생활보호

법， 의료보호법이나사회복지서비스법이 전국민에게 똑깥은 기준에 의해서 일률적

으로 주어져야 하는 중앙정부제도인가아니면 지역욕구격차를고려하여 지역별로

주어져야 하는 지방정부제도인가하는것에 의하여 결정된다. 앞 〈그럼 1>에 있는

것처럼 국민연금이나의료보험은 급여가 전국적으로， 일률적으로 주어지는 중앙정

부제도이기 때문에 지방일반행정기관과상관없이 중앙정부의 직접적인 지도，감독

하에 집행된다. 반면에 생활보호， 의료보호나 사회복지서버스는외국에서도 전통

적으로 지역욕구의 격차를 고려하여 지역별 다양성을 반영하는 지방프로그램으로

인정되고 있기때문에 중앙정부가 하부집행조직을 갖지 않고 지방정부가 하부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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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율 갖는다. 한국에서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생활보호， 의료보호나 사회북지서

비스제도를 운영하면서도 스스로 법을 제정하고 프로그램을 기획하는 동의 독립적

기능이 약하고 보사부에서 상부하탈식으로 내려보내는 정책지침을 그대로 수행함

으로써 아직 생활보호， 의료보호나 사회복지서비스가 지역복지제도로서 위치를

굳히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생활보호， 의료보호나 사회복지서비스는 지역주민과

밀접한 관계를 갖는 제도들로서 주민틀과의 관계형성과 주민욕구반영이 정확하게

되어야 하는 프로그램엄을 감안할 때， 지방자치제도의 정착과 더불어 자율성을 가

전 지역프로그램으로 발전해 나가야 할 것이다.

2) 채정분담

이것은 중앙정부나지방정부 중에서 누가 복지사업에 드는 재정을 부담하

는가하는 문제이다. 이것은 위의 집행주체와도관련이 있는데 집행주체가누구인

가에 따라 생활보호， 의료보호와 사회복지서비스사업의재정부람의 주체가 결정되

기 때문이다. 중앙정부가 집행하는 국민연금이나의료보험프로그램은지항정부의

부담이 전혀 없다. 그러나 생활보호는 약 80%를 중앙정부에서 국고로부터 부담하

며 20%만이 지방비에서 충당되고 있는데m 이러한 지방비부람은현재 지방일반행정

기관에서 집행하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다.

3) 지방분판화

지방분권화는 더 나은 서비스 천탈， 더 나은 계획， 주민과 직원간의 더

나은 관계를 위하여 중앙부서에서 지방자치단체로업무를 위임하는 것을 의미하는

데J 지방분판화의 정도에 따라 중앙부서와 사회복지사무소간의 업무분배가 탈라지

고 이 두 기관간의 관계도 탈리 형성될 것이다. 지방분권화는 업무의 위임과 더

불어 예산집행의 책임성(Accountability)， 자원분배의 의무， 서비스 제공방향을

설정하는데 있어서의 의사결정권， 정책결정이나 예산결정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권한， 하부조직에 대한 통제의 위임을 의미하기도 한다.뼈

αlallis는 사회복지서비스집행에있어서 지방분권화가 이루어 지기 위해

서는 다음의 세가지 조건이 반족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19l 첫째， 안정된 정책

17) 청북란 외， 생활보호제도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p. 163.

18) Linda Challis, Organisi~ Public Social Services, Essex: Longman,

1990, pp. 98-99.

19) Ibid. , Pp. 10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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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자원환경이 전제되어야 하는데， 이는 지방분권화란 예산이 상부하탈식으로 결

정되는 것이 아니라 하부상탈식으로 결정되는 것이므로 정책이나 자원환경 빛 욕

구가 안정된 상황에서만 하부에서 계획하는 것이 가농하기 때문이다. 둘째， 정보

기술의 발달이 전체되어야 하는데， 이는 지역사회 욕구를 신숙하게 반영하는 자원

분배나 예산통제를 위해서는 지역사회의 욕구의 변화를 적시에 포착할 수 있는 정

보기술이 필수척이기 때문이다. 셋째， 계획과 예산집행에 있어서 지도자의 역할

율 할 수 있는 사회사업가가 필요하다는 것인데， 이는 사회사업가가 지역사회의

욕구를 반영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그에 대한 책임도 져야하거 때문이다.

4) 전문성

공적부조나 사회복지서비스를제공하는데 있어서 전문성을 어느 정도 강

조할 컷인가는 지방자치단체의 일반행정업무와 사회복지업무를 통합시킬 것인가

분리시킬 것인가를 가름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이다. 앞서 〈표 6)의 사회복지전문

요원의 업무겸임에 대하여 행정책임자의 89%가 사정상 겸임할 수 있거나 동행정의

륙성상 업무구분이 어렵다로 탑한 것을 볼 때 지방일반행정기관에서사회복지업무

를 집행하면서 전문성을 살리도록 지대한다는 것은 무리인 것을 알 수 있다. 상

답， 치료， 및·사후관리동의 사회복지 고유 업무에 대한 전문성을 캉조하는 것이

사회북지사무소의 몹적이라면 일반행정업무와의 분리가 반드시 선행되어야 할 것

이다.

5) 정보관리기술

정보관리기술은생활보호나 사회북지서비스대상자를 파악하고 그률을 관

리하는데 필수적인 기술이다. 이 기술의 발달 정도는 사회복지사무소와읍.면.동

이 어떠한 관계를 유지하여야 하는가를 결정하는데 영향을 미치는 변수이다. 현

재 사회북지전문요원은신청보호가 아직 정착되지 못하였기 때문에 공적부조나 사

회북지서비스 대상자를 따악할 때， 동사무소의 주민등록등본 및 전출입서류에 많

이 의존하고 있다. 동사무소에 주민들의 가족상황， 연령 동을 파악하는 서류들이

전산입력되어 있지 않다면 반드시 사회복지사무소의 요원이 동사무소에 상존근무

해야 할 것이다. 사회북지전문요원들의 대다수가 사회복지사무소의 별도설치를

원하고 있지만 동사무소내에 사회복지사무소설치를원하는 자도 25.8%나 된다는

사실은 바로 이러한 정보관리측면에서의 동사무소의 역할을 잘 대변해준다고 하겠

다.<표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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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0) 사회복지사무소설치에 대한 사회복지전문요원의의견

설치방법 빈도 백분율(%)

별도의 체계 147 63.1
보건소 조직활용 4 1.7
사회북지관조직활용 20 8.6
동사무소내에 설치 60 25.8
기 타 2 0.9

계 234 100.0

자료) 윤혜미， 김근식， 사회복지전문요원제의 발전방향에 관한 연구:

문제점과 개선방안， 한국보건사회연구원， 1991 , p. 171.

3. 복지사무소 내부조직 및 업무

사회복지사무소에 대한 논의가 제 5차 경제개발계획부터 활발하게 논의되

었음에도 불구하고 사회복지사무소 내부조직구성반은 별로 거론되지 않았다. 그

러나 중앙부서나 지방자치단체와의 관계 못지 않게 중요한 것은 복지사무소 내부

조직을 어떻게 구성할 것언가 하는 것이다. 그 내부조직의 구성이 업무처리에 영

향을 미쳐 사회북지서비스가 추구하는 전문성， 일관성， 지속성， 책임성 동의 정도

가 달라지기 때문이다.

사회북지사무소의 내부조직모형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는 사회복지

사무소가 일반성 (generic social work)을 강조할 것인가? 아니면 특수성을 강조할

것인가(specialized social work)애 대한 결정이다. 이는 일반성 또는 특수성이

각 부서의 업무를 정의하기 때문이다. 일반성을 캉초한다는 것은 모든 사회사업

가가 클라이언트의 나이나 문제와 상관없이 모든 사례를 다룰 수 있게 되는 것을

의미한다. 특수성을 강조한다는 것은 각 사회사업가에게 특수전문분야가 정하여

져 특수전문분야에 해당되는 사례만을 다루는 것을 의미한다.

일반성을 강조하는 조직구성은 내부조직을 계층화할 때 상부계층화의 기

준으로 지역을 선정하나， 특수성을 강조하는 조직구성은 기능(시설보호， 일일보

호， 재가보호동)이나클라이언트문제를상부계충확의 기준으로 선정한다.

Challis는 부서성격에 따라 내부조직의 계충화분류기준이 달라점을 지적

하면서 영국의 시.군.구(county) 사회복지서비스부 (Social Service Department)

의 기존내부조직을다음 6가지 형태로 분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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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1> 영국 사회북지서비스부의 부서성격에 따른 내부조직구성

부서성격

핀위위주

서비스위주

물리적지역위주

지역사회위주

소비자위주

륙수전문가위주

첫째분류

기능별

기능별

지역별

지역별

클라이언트종류별

클라이언트종류별

둘째분류

지역별

클라이언트종류별

기능별

클라이언트종류별

지역별

기능별

-
탤
써랭
낸

류
-
똥
똥

분

-
언

언

째

-
이
별
이
별
별
별

셋

-
라
역
라
농
능
역

클
지
클
기
기
지

자료) Linda Challis , Organising Public Social Services , Essex: Longman,
1990, Pp. 19-20.

위의 내부조직구성형태 중에서 영국은 원위위주의 형태가 전통적 도시 사

회복지부의 모형으로， 물리적지역위주의 형태가 농촌 사회복지부의 모형으로 발전

되어 왔으며때’ 일본은 주로 특수성을 강조하는 소비자위주， 특수전문가위주， 또는

서비스위주의 모형을 취하고 있다2D

사회복지사무소 조직이 일반성을 캉조할 것인가? 아니면 특수성을 강조

할 것인가와 특수성중에서도 어떠한 특수성 분류를 채택할 컷인가， 그에 따른 업

무분류는 어떻게 되는가를 결정하는 것은 사회복지법구성， 지역사회욕구 종류 및

규모， 민간부문과의 역할분담， 사회복지전문인력의 자질에 의하여 영향을 받는다.

1) 사회복지법 구성

사회복지법이 클라이언트 집단위주로 설립된 환경에서는 얼반성을 강조

하기가 어렵고 각 콜라이언트집단을대상으로 해당 사회복지법을집행하는 특수한

부서의 구분이 발탈하게 되어 있다. 일반성이 캉조되기 위해서는 사회복지법 자

체가 일반사회사업가를허용하고， 지역위주로 콜라이언트 집단별 프로그램기획 몇

예산집행을자율성있게 할 수 있도록 만들어져야 한다. 한국의 사회복지서비스법

이 아동복지법， 장애인복지법， 노인복지법， 모자복지법， 생활보호법， 의료보호법

뭉 각 콜라이언트집단별로구성되어 있고 지방자치단체에서 각 클라이언트집단별

프로그램 예산간의 자율적 조정을 허락하지 않고 있으며， 재가보호， 지역보호에

대한 법률적 근거가 미흡한 점은 사회복지사무소내부조직모형을만드는데 중요한

요소로 작용할 것이다.

20) Ibid. , Pp. 11-12.

21 ) 부록에 나온 영국의 전통적 사회복지사무소 형태 빛 일본의 사회북지사

무소형태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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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지역사회욕구종류 및 규모

륙수성을 강조하는 내부구조라 하더라도 어떠한 륙수성을 기준으로 내부

구조를 만들 것인가는 지역사회의 욕구의 종류가 무엇이고 규모가 얼마나 되는가

에 따라 결정되어야 한다. 이 때 사회복지사무소내부조직을 구성하는데 있어서

적용기준이 되는 특수성은 @ 클라이언트의 나이，@ 클라이언트의 문제(정신건

강， 학습곤란， 아동학대， 신체장애둥)，@ 적용된 사회사업방법(집단역학， 가좁치

료， 상담， 행동수정둥)， ® 기능(재가보호， 일일보호센타， 시설보호， 지역사회보

호 동)， ® 클라이언트와 접촉해야 되는 기간(면접， 단기상담， 장거상담동). @

개입방법의 강도(관찰과 측정， 강도 높은 위기개입동). (j) 관련법(입양과 가정양

육， 인가와 감사(inspection), 중간치료(intermediate treatment» , ~ 사회현상

이나 정책의 측면에서 실질적인 문제기준 (복지권리， AIDS, 중독문제둥)， ® 과정

(연구기획， 연구관리， 측정， 평가)둥이다 221 이 중 가장 많이 사용되는 것은 콜라

이언트 나이， 문제와 기능이다. 이 기준으로 내부부서를 분류할 때 나이별， 문제

별， 기능별 부서의 크기는 각 클라이언트 집단별 지역사회의 욕구를 반영하는 것

이어야 할 것이다.

3) 민간부문과 역할분담

륙수성과 일반성 중 어느 쪽을 강조하는 내부구조를 만들 것인가는 또한

사회복지서비스제공에 있어서 민간부문과 공적부문과의 역할을 어떻게 분담할 것

언가에 대한 결정에 의하여 영향을 받는다. 영국에서는 사회북지부 출범 초기부

터 특수성을 강조하는 사회복지부는 특수성 중에서 기능적분리(시설보호， 일일보

호， 재가보호)를옹호해왔고， 일반성을 강조하는 사회복지부는시설보호와지역사

회보호， 재가보호풍을통합하는 지역사회사업 (Community care, field work)을 강

조해 왔다Z3I 그런데 민간부문은모든 클라이언트 문제 종류를 다 다루고 또 지역

적으로 넓은 범위를 수용하기에는 지식， 기술， 재정면에서 힘들기 때문에 기능척

분리 빛 클라이언트 집단별 분리를 선호하여 노인， 아동， 또는 장애자 대상별 시

설보호， 얼일보호， 재가보호 동의 기능별 분리에 따라 사회복지서비스끼관을설립

해왔다. 민간부문:°1 기능적 분리를 선호하가 때문에 공공부문이 기능적 분리의

특수성을 강조할수록 공공부문의 일부를 민간부문에 이전시키기가 쉽고 공공부문

과 민간부문의 역할분담이 뚜렷해진다- 반면 공공부문이 지역보호를 강조함으로

22) Ibid.", pp. 41-42.

23) Ibid. , PP. 78-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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써 시설보호， 지역사회보호， 재가보호둥을 통합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기를 원한다

면 민간부문과의 역할분담이 어려워지고 민간부문의 역할은 자연히 축소될 것이

다· Challis는 앞서 소개한 사회복지부의 성격에 따른 공적부문과 민간부문과의

역할분담의 용이성을 다음과 같이 분석하였다.

〈표 12> 민간부문과의 역할분담이 쉬운 사회복지부의 조직성격

1. 서비스위주
2. 핀위위주
3. 특수전문가위주
4. 소비자위주
5. 물리적지역워주
6. 지역사회위주

화

화

끔

돼
께

웹
↑
↓
뿜

HT

HT

챔

패n
자료) Linda Cha l1 is , Or~anising Public Social Services,

Essex: Longman, 1990, pp. 83)

바꾸어 말한다면， 공적부문의 극대화를 원한다면 사회복지사무소를 일반

성을 강조하는 조직으로 만들어야 할 것이고 공적부문의 극소화를 원한다면 사회

‘ 북지사무소를 륙수성을 강조하는 조직으로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다.

4) 사회북지전문인력의자질

사회북지서버스조직이일반성을 깅·조하게 내부조직을 구성할 수 있는 전

제초건은 여러 사회북지서비스 범위에 대한 지식과 광범위한 클라이언트 문제를

다룰 수 있는 상탐 기술을 소유한 사회사업가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 어유

는 일반성울 강조하는 조직에서는 사회사업가가클라이언트의 지원망을 구축하고，

개인뿐만 아니라 지역과 이웃에 일어나는 변화를 수용하고， 필요한 서비스를 하나

의 돼커지(package)로 제공하며， 클라이언트의 욕구 및 변화를 측정하는 동의 통

합적 서비스를 제공할 것을 요구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러한 경험과 지식을 보

유한 사회복지전문요원이 많지 않다면 사회복지서비스조직은 특수성을 강조하는

것으로 시작하여 사회복지전문요원이특수분야의 지식， 경험을 축적한 후에 이 특

수분야틀을 조정， 통합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도록 하어야 할 것이다.

4. 인력

사회복지사무소의 조직모형을 결정하는데 고려되어야 하는 또 하나의 요

소는 인력구성이다. 인력구성은 각 부서에 몇 명을 배치하여야 하는가?의 측면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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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떠한 자격을 가진 자틀로 구성할 것인가?하는 측면으로 구분된다. 각 부셔에

몇 명을 배치하여야 하는가는 지역사회욕구 종류별 규모를 파악함으로써 적정 인

력수가 계산될 수 있다. 어떠한 자격을 가진 자들로 구성할 것인가는 프로그램

성격이 어느 정도의 전문성을 요구하는가에 의하여 영향을 받는다. 생활보호 및

각종 상담요원의 경우 현행처럼 주로 대상자선정 및 물질적 급여제공만을 담당할

것이라면 굳이 전문인력을 쓸 필요가 없을 것이나， 상담과 치료동의 대인척 전문

서비스를 중시한다면 사회복지사자격증을 가진 자를 채용하여야 할 것이다.

IV. 기존 사회복지사무소 모형의 분석

앞서 언급한 사회복지사무소의 설치차원에 따라 기존 사회복지사무소 모

형을 분석해 보고， 각 대안들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찾아내 공통점과 차야점 중에

서 채택되어야 할 장점은 무엇이고， 보완되어야 할 점은 무엇인지를 파악하여 사

회복지사무소 설치， 운영 방안을 마련하는데 도움을 받고자 한다.

1. 지역화 및 중앙부서와 지방자치단체와의 관계

중앙부서인 보사부와의 관계 빛 내무부 집행조직인 지방자치단체(시.도청

빛 시.군.구청)와의 관계에 대해서는 기존 대안틀이 크게 2가지로 나누어 진다.

첫째는 시.도 지방일반행정기관에서 사회복지업무나 보건사회총활업무를 분러시켜

보사부의 직속 하부집행기관인 사회복지청이나 보사지방청으로 만드는 중앙집권

화.분리형이고， 둘째는 내무부의 집행기관으로서 시.도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직접

적인 지시.감독을 받으며 보사부로부터는 간접적인 통제를 받게 되는 지방분권화.

분리형이다.

1 안)중앙집권화. 분리형

중앙집권화. 분리형에는 사회복지엽무만을 분리하여 사회복지찾을 설립할

것을 주장하는 사회복지분리형과 보건， 위생， 환경， 사회복지 동 보사부계 관련된

모든 업무를 분리하여 보사지방청을 설립할 것을 주장하는 보건사회분리행이 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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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 중앙집권화. 사회복지분리형때

시.군.구 사회복지사무소

읍. 변.동 사회복지 출장소

1-2안) 중앙집권화. 보건사회분리형a

시.도 보사지방청

(보건，위생，환경，사회북지)

시.군.구 보사지방사무소

2안) 지방분권화. 분리형

지방분권화형에도 역시 사회복지업무만을 분리하는 사회복지분리형과 보

건사회 모든 관펀업무를 분리하는 보건사회분리형이 있다.

24) 서상목， 최일섭， 김상균， 사회복지전탈체계의 개선과 전문인력 활용방

앞， p. 147: 정복란외， 챙합보호제도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p. 139.
25) 김홍식외， 지밖자치설시에 따른 사회복지행정체계의 진로에 콸할훨궁，

p. 84 ,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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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지방분권화. 사회북지분리형뻐

읍.면.동 사회계 또는 사회북지담당，

사회복지전문요원

2-2안) 지방분판화. 보건사회분리형m

위의 네가지 안들에서 나타나는 공통점은 중앙집권화든 지방분갚화든 시.

군.구 단위에서는 일반행정과의 분리를 지지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것은 앞서 공

적부조와 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의 문제점에서 지적되었듯이 보사부 정책이 내

무부 하부조직에 의해 집행됨으로써 사.군.구 및 읍.면.동의 실제 집행부서에서

26) 여정호， 한국사회복지행젓조직체계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p. 127: 검
홍식외， 지방자치젤시에 따른 사회복지행정체계의 진로에 관한 연구， p.

101.

27) 김홍식외， 지방자치질시에 따른 사회복지행정체계의 진로에 관한 연구，

p. 87,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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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사행정과 내무행정이 분리되지 못하기 때문에 야기되는 전문성미비와 그에 따른

비효과성문제가 공감되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위의 네가지 안들에서 나타나는 차이점은 첫째， 보사부의 집행기관인 사

회북지청이나 보사지방청을 만들어서 중앙집권화를 시도할 것인가? 아니면 내무부

보건사회국을 그대로 보사행정의 하부집행기관으로서 인정하여 지방분권화를 시도

할 것인가? 하는 것이다. 이것은 앞서 설치차원에서 논의하였듯이 생활보호법，

의료보호법이나 사회복지서비스법의 성격， 재정분탐， 지방분권화의 정도의 차원에

서 고려되어야 한다. 중앙집권화를 주장하는 1-1, 1-2안은 공적부조나 사회복지

서비스를 지역의 욕구격차에 따른 다양성을 인정하지 않는 중앙정부의 프로그램으

로 하겠다는 의지를 나타내는 것으로서 이렇게 될 때는 지방정부의 사회복지기능

은 사실상 없어지게 되며 지방정부의 재정부담은 중단될 가능성이 많다. 반면

2-1 , 2-2안은 공적부조나 사회복지서비스를 지역의 다양성을 인정하는 지방정부

프로그램의 성격으로 발전시킬 것과 그에 따른 지방정부의 재정부담을 인정하는

것이다. 시.도 지방자치단체와 분리된 보사부 직속 청을 설치하는 것은 사회복지

처럼 주민과 지역사회 일반행정조직과 밀접한 연관을 가격야 할 제도로서는 일반

지방행정조직의 협조를 확보하기가 어렵고 아직은 사회복지행정의 수요가 독립된

청을 만들 만큼 광범위하고 크지 않다는 측면에서 반대되고 있다.뻐 한펀 사회복

지청의 설립을 찬성하는 연구자들은 오히려 국먼들의 사회복지서비스에 대한 요구

가 북지청을 설립해야 만족될 수 있윷 만큼 급격히 증가할 것이라고 주장하며， 현

재 보사부와 내무부의 이원화로부터 파생되는 정책의 일관성미흡 및 통제의 어려

움을 지적한다.때

두번째 차이점은 일반행정과 분리하는 경우 사회복지관련업무만 분리할

것인가 아니면 보건.환경.위생둥 보사부의 모든 정책에 관련되는 업무를 따로 분

리할 것인가?에서 나타나는데 보건.환경.위생둥 보사부의 모든 정책에 관련되는

업무를 따로 분리하는 것에 대한 근거는 대부분의 사회복지 수혜대상자의 문제가

저소묵， 무주택， 질병， 사회부적웅 동 복합적 성격을 갖고 있으므로 한장소에서

종합적으로 처리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회)

28) Ibid. , p. 91.

29) 서상목， 최일섭， 김상균， 사회복지전탈체계의 개선과 전문인력 활용방

앞， p. 151.

30) 김홍식외， 지방자치섣시에 따릎 사회복지행정체계의 잔록렘」괄합켈궁，

p. 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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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번째 차이점은 지역화의 수준에 나타나는데 사회복지사무소률 설치해야

하는 지역단위를 읍.면.동으로 해야 한다는 주장과 시.군.구까지만 사회복지사무

소를 설치해야한다는 주장이 대립되고 있다. 그러나 대립되는 주장에 대한 근거

가 이 문제에서 명확하게 논의되고 있지 않다. 다만 읍.면.동으로 할 경우 모든

읍.면.동에 복지사무소를 설치해야 한다고는 주장하지 않고 있고， 지역이 광범위

하고 사회복지수혜대상자가 밀집된 지역에 사회복지출장소를 두는 정도로 주장하

는 점에서 공통점을 찾을 수 있다.

2. 복지사무소 내부조직.업무 빛 인력

북지사무소 내부조직은 복지사무소가 답당할 업무내용에 따라 공적부조

및 사회복지서비스만 다루는 것에 대한 안 (1 안)， 이것에 사회보험을 추가하는 안

(2안)， 여기다 보건. 위생. 환경까지 추가하는 안 (3안)이 논의되고 있다.

1) 안: 보건， 사회 분리; 사회보험 분리3D

(6명 ) I (6명 )
냉활보호담당 I- 장애자복지지도원

부녀상담원

노인복지상담원

아동복지지도원

(총 24명)

빙

리

무

깨
관

서

μ
뉴
l

다
。많

)

반

명

일

ia1

31 ) 이정호， 한국사회복지행정조직체계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p. 145; 윤

혜미， 김근식， 사회복지전문요원제의 발전방향에 관한 연구: 문제점과 개선

발앞， p. 170, 1단계의 확대방안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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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싼 : 보건， 사회 분리; 사회보험 통합회

(총 25명)

(10명)

활보호탑당

사회보호답당

호보호담당

(7명 ) I (5명 )
사회사업담당 뉴-접수담당

자원관리담당 l-:의뢰담당
L-

사회보혐담당 (2명)

3안) 보건， 사회 통합; 사회보험 통합뼈

복지사업과

사회복지계

가정복지계

사회보험계

카촉보건계

L여l방의약계

약국

위 1 ， 2 ， 3안의 첫번째 공통점은 클라이언트문제나집단을 기준으로 한 프

로그램별조직분류가강조되고 있어 특수성(specialization)위주의 사회복지사무소

32) 서상목， 최일섭， 김AJ균， 사회복지전달체계의 개선과 전문인력 활용방

앞， p. 158.

33) 김홍식외， 지방자치심시에 따른 사회복지행정체계의 진로에 관한 연구，

p. 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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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그러고 있다는 것이다. 이것은 현재 소둑보장， 사회북지서비스로 분류되고 사

회북지서버스법은 콜라이언트집단별로 분류된 한국의 사회북지법 구성을 그대로

반영하는 것이라고 하겠다. 두번째 공통점은 사회북지시설율 담당하는 과률 륙별

허 설치하고 있지 않아 종합북지관， 아동북지시설， 노인복지시설， 장애자북지시설

의 증가로 언하여 현재 전문인력의 지도. 감독의 필요성이 급속히 증대되고 있는

욕구에 대한 반영울 충분히 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세번째 공통점은 자원관

러나 기획울 담당하는 부서의 위치가 전 지역사회의 모든 욕구를 반영하게끔 되어

있지 않다는 점이다. 네번째 공통점은(I， 2안의 경우에만 해당하는데) 다루는 업

무의 범위가 다르고 따라서 사회복지급여 수혜대상자의 수가 상당히 차이가 날 것

임에도 불구하고 사회복지사무소의 총적정인원 수가 24-25명 수준으로 비슷하다는

것이다. 양쪽안 모두 시.군.구단위를 사회복지사무소의 설럽단위로 하기 때문에

이와 같은 공통점은 납득하기 어렵다. 다섯째는 공적부조와 사회복지서비스업무

를 분리하고 있다는 것이다. 여섯째， 산업화， 핵가족화와 함께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청신장애자에게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고려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위 1 ， 2， 3안의 차이점은 첫째， 보건소엄무를 통합한 안과 보건소업무를 제

외시킨 안은 상탐설 또는 접수과의 존재여부에서 차이가 난다는 껏이다. 보건소

업무를 통합한 안은 아무래도 보건쪽을 강조하게 되고 상대적으로 사회복지의 전

문업무는 행정위주로 과가 분류되고 상담 및 치료의 기농이 약해진다. 둘째， 사

회복지사무소의 업무 범위가 척을수록 서버스종류별 구체적언 과분류가 얼어나고

통제범위가 (span of control) 줄어든다는 것이다. 또한 업무범위가 넓어질수록

사회북지에 대한 전반지식과 경험을 요구하는 중간관리계충이 많아지게 됨으로써

그 중간관리체충을채올 수 있는 전문인력공급능력이 사회복지사무소를설치하는

데 우선적인 고려요인으로될 것을 요구하고 있다.

V. 사회복지사무소 설쳐 빛 운영방안

사회복지사무소의 새로운 모형은 앞서 지적된 현행 생활보호와 사회

복지서비스체계의 문제점을 해결하고， 비교된 여러 대안들의 결점을 호완하고 장

점을 살럴 수 있는 방향으로 만틀어져야 할 것이다. 또한 서로 대립되고 있는 점

에 대해서는 가능한한 실제적언 현황을 토대호 합의점을 찾아가려고 하여야 할 것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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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역화 및 중앙부서와 지방자치단체와의 관계

1) 중앙집권화와지방분권화의 선택에 있어서는 상부하달식 수직적 전달

체계가 지역사회의 욕구를 잘 반영하지 못한다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첫째，

앞으로 지방자치제의 발전에 맞는 사회복지전달체계를설립해야 한다는 것과， 둘

째， 그에 따라 지방재정의 분탑을 증가시켜나가야한다는 것과， 셋째， 공적부조나

사회북지서비스는지방의 다양성을 반영할 수 있는 지방프로그램의 성격이 캉하다

는 취지에서 지방분권화를 선택하도록 한다. 단， 지방분권화의 전제조건언 안정

된 정책과 자원환경， 정보기술의 발탈， 계획과 예산집행을 할 수 있는 능력퉁이

충분히 구비되지 못한 현실여건을 감안하여 계획과 예산집행， 자원분담흡변에서

중앙정부의 통제역할을 단계적으로 서서히 감소시켜나가야할 것이다.

2) 그러나 지방분-변화르는 앞서 지적된 정책수립부서와집행부서의 이원

화로부터 비롯되는 타업무겸임， 미흡한 전문인력관리 문제를 해결할 수 없으므로，

이 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앞의 대안들이 공통적으로 제안하였듯이 일반행정과

분리하여 전문성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시.군.구 빛 읍.면.동의 일반행정과

분리하여 사회북지사무소를설치하도록 한다.

3) 사회북지사무소를일반행정과 분리하여 설치하면서 사회북지직렬을설

치하여 현재 사회북지탐당 일반행정직 공무원의 순환보직에서 발생하는 전문성결

여 문제， 사회복지전문요원이별정7급에 묶여 있어 전문적 지도， 감독체제가 성립

되지 않고 있는 문제， 자율성결여문제 동을 해결하도록 한다. 사회복지직렬을설

치하면 천문성을 제고하고 서버스의 지속성， 일관성， 연결성을 유지할 수 있을

것이며 형식적인 각종위원회의 기능을 전문요원의 자율권으로 대혜함으로써 효율

성 및 전문요원의 천문적인 자율성을 동시에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일반

행정과의 분리가 가져올 수 있는 장점은 인사관리체계와보수체계를 일반행정직과

는 탈리 할 수 있으므로， 사회복지전문요원의 업무특성에 맞는 평가제도 빛 보수

제도를 도입하여 사회복지전문요원의사기를 진작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4) 일반행정에서 사회복지사무소로분러시키는 업무의 법위를 결청하는

것에 있어서는 사회북지서비스수혜자의예상되는 욕구가 복합적인 것이긴 하지만

그것이 반드시 보건.위생.환경과밀접한 관계를 가진 욕구가 아니며 보건.위생.환

경의 수혜대상자와사회복지서비스수혜대상자가반드시 일치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사회복지업무만따로 분리시키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또한 보건소와 사회복지

사무소의 이용대상자를 같은 서비스 계층으로 보는 것은 중， 고소득계충은 일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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료기관을 이용하고 저소득충은 보건소를 이용하는 것이라는 소득계충간 의료서비

스의 이원화를 조장하는 듯한 인상을 주게 되어 오히려 바람직하지 못하다. 사회

북지업무내에서도 중앙정부의 프로그램인 의료보험과 국민연금은 현행 전달체계가

독립적으로 있고 지역적 이익을 초월하여 전국민적 차원에서 수행되는 프로그램인

만큼 공적부조와 사회복지서비스와는 분리되어야 할 것이다. 단， 장기적인 측면

에서 볼 때 사회복지사무소가 정착되면 사회보험을 중앙정부의 위임업무로 받아들

일 수는 있을 것이다.

5) 지역화수준을 결정하기 위해서는 시.군.구와 읍.면.동의 사회복지욕구

를 정확히 측정하여야 한다. 전국， 시.군.구， 읍.면.동의 사회복지욕구현황을살

펴보면 다음 〈표 13><표 14><표 15>와 같다.

〈표 13> 전국 사회복지욕구현황

인구수 43 , 801 , 358

시.군.구 합계 274
읍.면.통 합계 3, 617
생활보호대상자수 2, 246, 000
노인복지대상자수 985, 247
아동북지대상자수 209, 517
부녀복지대상자수 7, 369
신체장애복지 대상자수 963 , 630
정신훗}애복지 대상자수 438, 014

참고) 。 인구자료: 1992 ， 3월 기준

0 아동복지서비스대상: 5， 721병 〈’ 90년 아동상담실적) + 6， 696명 (‘90년 소년.

소녀가장) + 1, 647 (’ 90년 국내입양실척) + 370명 (‘92년 예상 위탁아동) +

39 ， 426명 (’ 90년 결식아동수) + 23 ， 450명 ( ‘ 90년 아동복지시설 수용인원) +

1 ， 207명 (’ 90년 취업연장아동) + 131 ， 000명 ( ‘ 90년 저소득 보육대상아동) =
209 ， 517명

。노언복지서비스대상: 76， 000명 (’ 91년 노인수당대상) + 81 , 735 (‘ 90년 노인능

력은행 춰업실적) + 4 ， 962명 (’ 90년 노인복지시설 이용노인수) + 822 ， 550명

( ‘ 90년 노인여가시설인 경노당 이용노인수) = 985 ， 247명

。 부녀복지서비스대상: 2， 809명 (’ 90년 모자보호시설 연도말 수용‘낀원) + 1, 172

명 ( ‘ 90년 부녀직업보도소 연도말 수용인원) + 3, 388 (’ 90년 모착복지법에 의

해 보호받고 있는 847세대 x 4명(예측 평균 가족원수) =7， 369명

。 장애자서버스대상: 전인구수에다 1990년 장애출현율인 2. 2%를 곱한 것.

o 정신장애서비스대상: 외국에서 일반적으로 적용되고 있는 정신질환유병율 1%

를 전 언구수에다 곱한 것， (빈병근， 한국인의 정신건강과 북지， 중앙의대지，

12권4호， 1987. 12월， p.5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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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4> 시.군.구당 사회복지욕구현황

명균인구 159, 859

생활보호대상자수 8, 197
노인복지대상자수 3 , 596
아동복지대상자수 765
부녀북지대상자수 27
신혜장애자복지대상자수 3, 517
정신장애자북지 대상자수 1, 596

대상자수 합계 17, 698

〈표 15> 읍. 면. 동당 사회복지욕구현황

평균인구 12, 110

생활보호대상자수 621
노인복지대상자수 272
아동복지대상자수 58
부녀북지대상자수 2
신체장애북지 대상자수 266
정신장애복지 돼상자수 121

대상자수 합계 1, 340

사회북지전문요원 한사람이 생활보호와 사회복지서비스 대상자에게 l년에

명균 4번 상담을 정규적으로 제공한다면 서.군.구당 총욕구는 17, 698 x 4 ==

70 , 792 케이스가 될 것이다. 사회복지전문요원 한사람이 1년에 공휴일을 제외한

298일 (1992년 기준) 중에 회의나 사무를 보도록 일주일에 하루씩 총 52일과 휴가

및 교육을 위하여 14일을 제외한 232일을 일하고， 하루 평균 3케어스를 상담할 수

있다면뼈 사회복지전문요원 한사람이 1년에 상담할 수 있는 케이스는 696케이스이

다. 따라서 시.군.구당 70， 792케이스를 담당하려면 102명의 전문요원이 필요하

다

읍.면.동당 명균 1, 340 케이스에게 1년에 명균 4번 상담을 정규적으로 제

공한다면 읍.면.동당 총욕구는 5， 360케이스이다. 따라서 읍.면.동당으로는 8명의

전문요원이 필요하다.

34) 하루 3케이스 가정방문상담이 적당한 업무량이다는 것은 서상목.최일섭，

김상괜， 사회복지전탈체계의 개선과 전문인력 활용방안， p 146에서도 합의

되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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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계산에 따르면 시.군.구의 사회복지욕구의 크기는 사회북지사무소률

설치하기에는 너무 크고 읍.면.동당 사회복지욕구의 크기는 녀무 작다. 단， 현재

생활보호， 의료보호， 아동복지， 노인복지， 부녀복지， 장애자복지대상자가 대부분

의 경우 저소특충으로서 겹친다는 것을 고려한다면 시.군.구의 실제 복지서비스

제공 대상자수가 훨씬 줄어들 수 있다. 생활보호의 기준이 다른 아동복지， 노인

복지， 부녀복지， 신체· 정신장애자복지서비스 대상자 선정기준을 포괄한다는 것을

고려하여 생활보호자만을 업무량 계산하는데 사용한다면 시.군.구에는 47명의 전

문요원， 읍.면.동에는 4명의 전문요원이 필요하다.월

따라서 현재 읍.면.동의 욕구는 사회복지사무소를 형성하기에는 너무 작

다고 볼 수 있으며 시.군.구가 기본 단위가 되어야 할 것이다.

6) 사회복지사무소는지역사회재원을이용하여야 하므로 지역사회펴 자원

재배분이 소득계충별로 발생할 수 있는 수준에서 설치되어야 한다. 읍.면.동은

현재 상당히 동질적인 집단이 사는 단위이므로 거의 비슷한 소득수준의 주민으로

이루어진 경우가 많으며 따라서 자원재배분이 일어날 가농성이 높지 않다. 다양

한 소득수준 주민으로 구성되는 시.군.구가 자원배분 측면에서도 적합한 설치단위

라고볼수있다.

위의 여러 사항을 고려한 사회복지사무소의 전달체계는 다음과 같다.

〈그럼 3> 사회복지사무소 전달체계 안

지도.감독

시.군.구 사회복지사무소

현재 지방일반행정기관인 시.도 보건사회국의 지시를 받는 하부조직으로

시.군.구청장 산하 외부조직으로 분리되는 시.군.구 사회복지사무소를 만드는 것

이다.

35) 시.군」구는 8， 197케이스 x 4 번 / 전문요원 1인당 696케이스 = 47명.

읍.면.동은 621케이스 x 4번 / 전문요원 1인당 696케이스 =4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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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신청보호가 아직 완전히 정착되지 않은 상태에서 읍.면.동의 주민둥

록에 대한 정보수집을 위하고， 현재 읍，면，동에서 직접적인 사회복지서비스가 제

공되는 것율 감안하여 주민의 접근성을 급속히 감소시키지 않게 하기 위해서 사회

북지전문요원을 읍.면.동으로 파견하여 시.군.구 사회복지사무소의 전달체계를 보

완하는 것도 바람직 할 것이다.

2. 사회북지사무소 내부조직. 업무 및 인력

1) 사회복지사무소의 내부조직구성을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는 사회

북지사무소의 성격을 일반성을 강조하는 것으로 할 것인가 아니면 특수성을 강조

하는 것으로 할 것인가이다. 아직 일반성을 강조하기에는 1987년부터 배치되기

시작한 사회복지전문요원들의경력으로 봐서 각 특수한 사회복지서비스를서로 조

정， 통합하기 위한 지식과 경험이 충분히 축적되지 못하였고， 현행 사회복지법들

이 물질적 급여나 시설보호위주로되어 있으며 아직 지역사회보호， 재가보호를 수

용하지 않으므로써 사회북지전문요원이 일반사회사업을 (generic social work) 수

행할 수 있는 여건이 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사회복지사무소의 내부조직구성은

륙수성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하여야 할 것이다. 이것은 또한 민간부문과 공적부문

의 역할분탑에 있어， 공적부문 분류를 민칸부문의 분류와 같게 만옮으로써 기능적

인 분류의 한 형태로， 또한 클라이언트문제를 중섬으로 발천하는 민간부문의 성장

을 측진할 것이다.

2) 특수성을 강조할 때， 특수성을 분류하는 기준으로는 사회복지법이 클

라이언트 집단별로 구성된 것을 감안하여 클라이언트 문제， 집단을 가장 중요한

분류기준으로 취한다. 따라서 소득보장정책을주로 다루는 생활보호 빛 의료보호

과와 개인복지서비스를주로 다루는 복지서비스과를분리하도록 한다. 이는 기존

안에서도 공통적으로 합의를 보이는 사항이다.

3) 복지서비스과에서는 장애인복지， 노인복지， 모자복지， 아동복지， 정신

의료복지 업무를 다루며， 내부조직은 역셔 클라이언트 집단별 분류를 사용하여 장

애인북지， 노인복지， 가정복지， 정신의료복지계를 두는데 지역사회 복지욕구 종류

별 크기를 감안하여 가정복지는 지역사회욕구가 아직 크지 않은 부녀복지 및 아동

북지를 합친 것으로 한다. 정신의료복지는 법적인 측면에서 볼 때 아직 시회사업

가의 영역으로 인정되지 않고 있지만 사회복지서비스에서 정신의료측면은 신체장

애나 정신박약동의 장애와는 독립된 분야이고 아직 욕구파악은 정확하게 되어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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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않지만 산업화， 핵가축화가 진행되면서 점차 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늘어날 잠

재성을 충분히 가진 서비스이므로 따로 독립된 탐당자를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하

다고 본다. 사회복지사무소에서 장애자， 노인， 가정복지를 다루게 됨에 따라 기

폰 시.군.구 사회(북지)과 빛 가정북지과의 업무는 일반 사회업무나 일반 부녀업

무로 축소.조정되어야 할 것이고 시.도의 보건사회국내의 사회과와 가정복지국내

의 가정복지， 부녀복지， 청소년복지과의 업무가 조정되고 시.군.구의 사회복지사

무소를 체계적으로 지도， 감톡할 수 있는 방향으로 조직개편이 있어야 할 것이다.

사회과와 가정복지과의 조직개편과 함께 사회과와 가정복지과의 소속 부녀상탐원，

아동복지지도원， 노인복지상담원， 장애인복지지도원 동 사회복지 관련공무원틀을

사회복지사무소의 직원으로 통합하도록 한다.

4) 생활보호과 내부조직은 사회복지전문요원의 방문시간을 절약하기 위하

여 지 역별로 구분하도록 한다.

5) 지역사회의 자원관러나 다양하고 변화하는 지역사회의 욕구를 반영하

는 자체 프로그램을 기획， 펑가하는 부서 빛 직원의 교육， 훈련을 담당하는 부서

는 사회복지사무소 운영 천반을 이해하고 이에 관여해야 할 것이므로 총무과 소

관에 두기로 한다.

6) 시설보호는 현재 사회복지관， 아동복지시설 빛 노인복지시설， 장애자

북지시설， 부녀복지시설， 부랑인시설이 전국 총 19， 532개소로휩 시.군.구당 명균

717ij소나 되어 이들에 대한 인.허가 및 관리업무량이 상당히 많고 션전국으로 갈

수록 시설보호가 복지서비스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므로 복지시설의 인.허가를

관리하며 엽무 빛 운영을 지도，감톡하는 복지시설과를 따로 설치하여 기능적 분류

를 첨가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7) 사회복지사무소는따라서 소장과 그 밑에 총무과， 공적부조과， 복지서

버스과， 복지시설과로구성되며 명균적으로 서.군.구 복지사무소에 47명의 전문인

력을 각 과에 배치하는데는최소한도로 소장 1, 각 과의 과장 4, 총무과꾀 서무예

산담당 3, 지역복지담당 1, 교육.훈련담당 1, 복지시설과의 언.허가담당 1, 시설

의뢰담당 1명이 우선 필요하다고 보고， 이틀을 제외한 나머지 35명은 공적부조와

각 복져서비스의 욕구에 비례하게 전문인력을 배치한다. 시.군.구의 생활보호대

36) 1990년도말 사회복지관시설 88 + 노인공동작업장 212 + 노인여가시설(경

로동，노인교실) 18, 597 + 노인복지시설 100 + 유로노인복지시설 10 + 아동

복지시설 278 + 모자보호시설 37 + 부녀직업보도소 22 + 장애인복지시설

150 + 부랑인시셜 38 = 19 ， 532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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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 8， 197명: 노인복지대상 3， 596명: 아동+부녀복지대상 792명: 신체장애자복지대

상 3， 517명: 정신장애자복지대상 1 ， 596명의 비율로 35명의 전문인력을 배치하면

생활보호 탐당 16명: 노인북지탐당 7명: 가정복지담당 2명: 신체장애자담당 7명:

정신장애자탐당 3명이 된다. 이러한 설치방향에 따른 사회북지사무소의 내부구조

기본모형 및 인력배치는 다음과 같다.

〈그림 4> 사회복지사무소 내부구조 기본 모형

총 47명

-서무예산 (3) ~ 제 1지역(1)

，Al 역북지(1) ~ 제 2지역(1) 노인복지 (7) L 시설의뢰(1)

-교육.훈련(I )L 혜 3지역(1) 가정복지 {2)

정신의료복지 (3)

(계 6명) (계17명) (계 20명) (계 3명)

[긴L 접 상 담 설

8) 현재 사회복지전달체계내에서 클라이언트에 대한 전문적인 상담이 미

흡한 것을 해결하기 위하여 면접상담기능 및 사례관리기능을(case management: 한

클라이언트의 욕구를 가능한 한 서비스 제공자가 개업부터 사후관리까지 담당하며

해결해주는 방법 ) 강화하도록 한다. 면접상담의 수준을 어느 정도로 하느냐에 따

라 상담기농을 강화하는 방안은 사회복지사무소내 전문척인 상담기능을 갖추도록

상탐과률 설치하고 상담전문인력을 배치하는 방안과 사회복지사무소에서 제공되는

상탑은 사회복지전문요원으로 가능한 정도의 가볍고 단기적인 상담 수준으로 정하

고 그 이상의 장기적， 전문적인 상담은 민간기관으로 의뢰하는 방안이 있다. 본

논문에서는 후자의 방안을 선택하였는데 그 이유는 첫째， 전문적， 장기적 상담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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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채 사회복지전문요원의 지식이나 경험으로 제공되기 어렵고， 둘째， 상탑과를 공

적부조나 사회복지서비스과와 분리하여 설치하는 것은 물질적 급여와 비물질적 상

탑이 각기 다른 제공자에 의하여 분리되어 제공되게 함으로써 클라이언트에게 하

나의 연결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게 되어 서버스 단절의 어려움을 낳게 되기 때

문이다. 사례관리기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기록 및 정규적인 사례협의 (case

conference)를 개최하여야 하며， 사회복지전문요원을 지도하는 지도원이 이 업무

를 주관， 감독하여야 한다. 사례관리기능을 강화한 사회복지사무소의 서비스 업

무흐름도는 다음과 같다.

〈그럼 5> 사회복지사무소의 클라이언트에 대한 서비스 업무흐름도

의뢰 및 환류(feed back)

공적부조담당자L 쇠 재가보호

전문상담

장기치료

복지시설해당사회복지
서버스 담당자

a질적 급여，단기상담.치료제공

사후관리

개입

클라이언트

VI. 결론

공적부조나 사회복지서비스를제공하는 공적조직은 인간을 상디;하고 인간

을 변화시키려고 한다는 특이한 정격상 일반 행정기관과 탈리 전문성을 요구하는

조직임에도 불구하고， 현재 한국에서는 공적부조와 사회복지서비스만을고유업무

로 다루는 조직이 없기 때문에 사회복지정책실현에 있어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

다. 현재 공적부조와 사회복지서비스제도를전달하는데 있어서 효과성측면에서 제

기되고 있는 대상자선정의 문제， 서비스의 단면적 저l공， 서비스 단절 및 얼관성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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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여， 자활 및 재활 효과성의 결여， 클라이언트 및 지역사회 욕구반영의 미흡함，

책임생의 결여동의 문제 퉁과 효율성측면에서 제기되고 었는 각종위원회의 형식

성， 업무중측등의 문제는 근본적으로 사회복지전달체계 선상에서 상부하달식 수직

적 전달처쳐. 보사부 행정의 내무부행정으로의 면입， 전문인력관리 미흡 및 전문

언력 및 장닫시설 부족， 공적부조와 사회복지서비스 간， 그리고 사회복지서비스

제공부서틀 간에 분리된 서비스를 조쩡하는 기능의 미약함에서부터 비롯된다.

이펀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1987년부터 사회복지전문요원을 배치하여

공적부조란을 전탐업무로 담당하도록 지시하고 있으나 그들이 근무하는 일선 일반

행정기관의 석건상 그틀의 전문성을 살리기가 상랑히 어려운 실정에 있다. 실제

로 사회북강전문요원은 현재 천채 업무량의 56.4%만을 생활보호업무를 위해 사용

하고 있으p: 타 일반행정업무를 겸임하게 됨으로써 전문적인 치료.상담퉁의 대언

서비스는 꺼의 제공하지 못하고 있는 상항이며 여러한 여건이 직무만족의 저하 빛

소전현상을 부추기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공적부조 및 사회복지서비스 정책

이 설제로 휠요한 사람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전달함으로써 수혜자의 복지를 향상

시키기 위학서는 근본적으로 공적부조 빛 사회복지서비스업무만을 전담하는 사회

복지사무소를 설치해야 한다.

본 논문에서는 사회복지사무소를 설치.운영하는 방안을 지역화 수준， 중

앙부서 및 져방자치단체와의 관계， 내부조직구성 및 업무， 인력구성의 차원에서

논의하였다. 지역화수준은 사회복지욕구의 규모가 조직을· 구성하기에 적정하고，

지역사회자원의 채배분이 일어날 수 있으며， 행정구역과 일치하도록 시.군.구단위

에 사회복져사무소를 설치하는 것을 제안하였다. 단， 현재 읍.변.동에서 직첩적

인 사회북지서비스가 제공되는 것을 감안하며 주민의 접근성을 급속히 감소시키지

않게 하기 획하여 사회복지전문요원을 읍.면.동으로 파견할 수 있을 것어다.

중앙부서 및 지방자치단체와의 관계는 내무부 시.도청에서 보사부의 업무

률 시.군.구청장 산하에 분리뭔 사회복지사무소로 지시.감독하게 하여 지방분권화

로써 지역사회욕구변화에 신속하게 대처하도록 하고 져방자치제의 실시와 함께 지

방재정의 분담을 증가시켜 나가며， 일반행정과 분리시킴으로써 전문성을 살릴 수

있도록 하였다.

사회복지사무소의 내부조직은 현재 사회복지관련법들이 클라이언트 문제

또는 집단별토 구성되어 있는 점과， 사회복지전문요원이 각 특수한 사회복지서비

스를 서로 조정，통합하기 위한 지식과 경험이 축적되지 못하였고， 앞으로 민간부

문의 성장을 촉진하고자 하는 점에서 특수성을 강조하도록 구성하여 생활보호，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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료보호와 사회북지서비스률 분리하고， 시설보호와 거택보호를 분리하였으며， 사회

북지서비스는 이에 덧붙여 복지서비스에 대한 욕구를 고려하여 노인복지， 장애인

복지， 가정복지， 정신의료복지로 구분하였다. 내부조직보다도 전문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더 중요한 것은 인력구성인데， 사회복지사무소가 전문성을 유지하기 위해

서는 결국에는 사회복지사자격을 가진 자들로 사회복지사무소가 구성되어야 하며

이률에 의하여 생활보호， 의료보호， 사회북지서버스가 한 클라이언트를 중심으로

통합적으로 주어지도록 사례관리의 개념을 도입하여 면접 (intake)부터 사후관리까

지 물질적， 비물질적 사회복지서비스가 지속적이고 일관성있게 제공되어야 할 것

이다. 이러한 사회복지사무소의 설치 및 운영은 사회복지전탈체계의 책임성을

높이고 궁극적으로는 사회복지정책의 효과성 및 효율성을 높이는데 일익을 담당할

것으로 기대되어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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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표壘b를돼륨홈훌f호홈

갖f훌훌르

: 1. 머릿말
: 2. 사회복지전문요원의 활동 평가

i 3. 사회북지전문요원의 업무활성화 방안

i 4. 맺음말

이 정 호11

1. 머릿말

사회복지전문요원율 일선 동단위지역에 배치하기 시작한지 5년이 지났다.

처음 사회복지전문요원을 일선행정기관에 배치하자 사회복지분야 전문가들은 물론

모든 국민어 큰 기대를 가지게 되었다. 이는 1961년 생활보호법의 제정·공포 이

후， 생활보호대상자의 보호를 위해 양곡이나 부식비를 중앙에서 지방행정기관에

이송하여 보호가 필요한 사람에게 배분하여 주는 단순한 금품서버스를 탈피하어

생활보호대상자의 自活율 돕는 교육， 기술훈련， 치료， 재활， 취업， 상탐 동 안적

서비스가 필요하였기 때문이다.

특히 社會福밟에 관한 전문지식과 기술을 갖춘 전문가들이 직접 주민들의

북지문제를 도와줌으로써， 국민의 騙빼t意훌훌을 높이고 범국민적 참여에 의한 국민

북지 증진과 복지국가 구현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는 희망이 있었기 때문이다.

사회복지전문요원율 일선 동사무소에 배치하게 된 필요성을 좀 더 구체적

으로 제시하면， CD 읍· 면· 동의 사회북지담당인력 부족과 전문성 결여로 생활보호

사업의 효과적 수행이 어려운 실정이어서， 정확한 대상자 선정 및 그 서비스 제공

에 필요한 새로운 천문적 행정체계자 구축되어야 하였고，@ 공적부조 업 무 및 각

종 사회북지서비스 업무는 종합적·지속적·직접적으로 수혜자에게 전달되도록 하는

것이 효과적이므로 저소득충의 自立· 自活을 위해서는 사회복지전문가에 의하여 재

개 가정의 동태와 욕구의 변화 등을 계속적으로 보살필 필요가 있었으뎌，@ 저소

득층 밀집지역에 있는 특수한 문제의 해결을 위해 활용가능한 사회적 자원을 동원

하는 역할을 할 수 있는 전문인력이 배치되어야 한다는 데 있었다.

이러한 필요성에 따라서 사회복지전문요원 배치계획을 수럽하고 에산을

1) 국립사회복지연수원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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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보하여 1987년 7월 1일자로 5개 직할시에 49명을 배치하였고， 그 다음해인 1988

년 2월 서울에 35명을 배치하였다. 그 후 1990년에 결원인원 3명을 포함한 243명

율 모집하여 4월 I일부로 서울특별시 및 5개 직할시에 배치하였다.

이와 같이 점진적으로 시범배치된 社會騙祖專門要員은 그 배치의 필요성

에 대하여 정책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어느 정도 인정을 받게 되었고， 1990년 6월

6.29선언 3주년 기념일을 맞이하여 대통령과 국민과의 대화에서 1991년까지 2, 000

명， 1992년까지 4， 000명을 읍·면·동에 배치할 것을 약속하므로써 그 靈廣과 定훌

은 자명한 것으로 인식되었다. 대통령의 약속에 따라 1991년에는 1990년까지 배치

된 324명율 제외한 1 ， 676명을 배치하여 1991던 12월말 현재 2， 000명이 읍·면·동에

서 근무를 하게 되었다.

이와 같이 배치된 社會騙祖專門要員없l度는 처음 시작한 사업이라서 많은

문제점이 발생할 것이라는 우려도 였었으나 큰 문제점 없이 발전의 발걸음을 걷고

있읍은 사실이다. 따라서 이 없l度가 시작된지 5년이 경과한 현 시점에서 한 단계

높은 發像의 계기를 마련하기 위하여는 그간의 활동이 사회복지전문요원을 배치하

게 된 필요성에 어느 정도 부웅하고 있는지를 評價하고 그 活性化方案율 마련하는

데 노력할.것이 요청되고 있다.

이러한 점에서 이번 세미나에 社會騙祖專門要員의 活動評價와 업무활성화

방안이라는 하나의 주제를 선택하게 된 것은 매우 뭇있는 일이라 생각된다. 사회

북지전문요원의 括動을 評價하기 위해서는 과학적인 연구를 바탕으로/ 한 객관적인

자료가 필요하다. 또한 客觀的인 자료는 당사자가 아닌 제3자의 評價가 중요하다.

축， 힘t賣福휩l:專門要員에 대한 일반국민이나 수혜자에 의한 명가가 중요하다. 아쉽

게도 이 제도의 역사가 짧아 아직 주민이나 수혜자를 대상으로 펑가한 자료가 없

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차선의 방법으로 지난 해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연구진

에 의하여 사회복지전문요원의 상사인 洞長 및 사무장 등 행정책임자를 대상으로

조사한 자료와 사회복지전문요원의 活動事例 34개를 분석하여 얻은 결과 빛 그 간

일간선문， 지방신문 둥에 게재된 내용들을 참고하여 社會騙힘t專門要員의 活動을

評價하고 이를 기초로 업무활성화방안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2. 사회복지전문요원의 활동명가

가. 사회복지전문요원의 배치로 얻은 효과

1) 생활보호대상자선정의전문화

사회복지전문요원이 배치되어 직무를 수행함으로써 드러난 가시적인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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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생활보호대상자가 감소하였다는 점이다· 1987년에 5개직할시에 사회복지전문요

원이 배치된 이후 전국의 생활보호대상자수는 ’ 87년 2， 354천명에서 ’ 88년에는

1.8%가 감소한 2， 310천명으로 감소하였고， ’ 89년에는 ’ 88년보다 2.8%가 감소한

2， 246천명으로 감소하였으며， ’ 90년에는 ’ 89년보다 0.4%가 증가한 2， 256천명으로

증가하였으나 ’ 91년에는 ’ 90년보다 0.4%가 감소한 2， 246천명으로 감소현상을 보였

고， ’ 92년에는 ’ 91년보다 3.1%가 감소한 2， 176천명으로 감소하였다. 이와 같이 ’

88년이후 ’ 91년까지 생활보호대상자가 완만하게 감소한 현상은 서울특별시 및 5개

직할시에만 사회복지전문요원을 배치하였기 때문에 전국적인 수치에는 크게 변화

가 없었으나 ’ 92년에는 2， 000명의 사회복지전문요원이 전국적으로 배치된 관계로

그 감소율이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서울을 비롯한 5개 직할시의 거택보호 및 자활보호대상자는 ’ 90년에

435， 693명에서 ’ 91년에는 7. 2%가 감소한 404 ， 309병으로 감소한데 비하여 社會福祖

專門要員을 배치하지 않은 경기도 외의 8개도 ’ 90년도 거택보호 및 자활보호대상

자수는 1 ， 739， 115명에서 ’ 91년도에는 1. 1%가 감소한 1 ， 720 ， 136명어었다. 이를 보

면 社會福祖專門要員이 배치되지 않은 지역보다 배치된 지역의 생활보호대상자수

가 현격하게 감소되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사회복지전문요원의 상사인 행정책임

자를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도 사회복지전문요원이 배치된 후에 생활보호대상자의

숫자가 줄었다고 웅답한 비율이 65.6%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현상은 社會騙祖專門要員에 의해 생활보호대상자의 선정이 엄정하

게 이루어져 생활보호대상자격이 없는 자를 배제하는데 기여하여 재원의 낭비를

방지하는데 성과를 거두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이러한 사실은 종전에 생활보호

대상자를 선정함에 있어서 통· 반장의 의견을 토대로 비과학적이고 자의적 판단으

로 선정되면서 수혜자격을 갖추지 못한 대상자가 선정되거나 반대로 수혜대상자가

대상에서 누락되는 사례가 있었던 것을 시청하여 전문적인 방법으로 쟁활보호대상

자를 선정하는데 성과를 거두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사회복지전문요원의 활동사례를 분석해 본 바 34건의 사례중 47.1%

인 16건은 많生活保護훨象者를 보호한 사례였고， 35.3%인 12건은 신규생활보호대

상자로 선정하여 보호한 사례언 것을 보면 생활보호대상자선정에서 누띄·되거나 수

시로 발생하는 수혜대상자를 천문적인 방법으로 조사하여 생활보호 필요시에는 언

제든지 보호할 수 있는 申請主養 保護方法이 점점 진천되어 가고 있음을 알 수 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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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地城社會寶源活用으로국가지원의 限界性 補充

사회복지전문요원의 직무 및 관리 운영에 관한 규정 제3조 5호에는 기타

생활보호대상자를위한 후원금품의 모집 빛 후원자의 알선을 직무의 하나로 규정

하고 있으며， 실제 사회북지전문요원들의 활동사례 분석에서도 34건의 사례중

88. 2%인 30건이 후원자개발과 결연을 통해 생활보호대상자를지원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었다.

특히 생활보호대상자는물론 생활보호대상자로선정하기가 어려운 대도시

전업자나 선정기준에 맞지 않는 저소득계충의 보호를 위해 사회복지관， 병원， 교

회， 양로시설， 보육시설， 훈련기관， 기업체， 언론기관 동 지역사회복지기관및 관

계기판의 협조를 받아 생활보호대상자에게필요한 자원을 활용함으로써 그들의 自

活을 돕는데 크게 기여하여 정부자원의 한계성을 보완하는데 큰 성과가 있음을 알

수 있다.

3) 생활보호대상자의 발생 예방 및 專門的 事後管理로 自活t足進

사회복지전문요원은지역사회주민의 욕구를 정확히 파악하고 지역내에 어

려운 사람이 었으면 사전에 相뚫을 통해 해결방법을 찾도록 지도해 주며， 취업알

션， 관계기관·단체에 협조의뢰를 통해 도와줌으로써 생활보호대상자로되지 않도

록 사전에 예방을 하는데 크게 기여하고 있다. 특히 종래에는 일반행정공무원에

의하여 물질적 급여 위주로 생활보호사업이 실시됨에 따라 생활보호대상자의 自立

自活훨策이 미흡하였으나社會福雖專門要負에의하여 물질적 급여와 병행한 상탐，

교육， 재활， 전문기관의뢰 동 전문적 사후관리가 철저히 실시됨으로써 생활보호대

상자의 자활을 촉진하는데 크게 기여하고 있다.

4) 친절한 공업이미지정럽에션도적 역할수행

처음 사회복지전문요원이 배치되어 생활보호대상자선정과정에서 종래의

관례에 따른 통반장이 추천하는 사람이 생활보호대상자로잭정되지 않거나 기존에

보호를 받고 있던 생활보호대상자가대상자에서 탈락됨에 따라 사회복지전문요원

에 대한 일부 거부감도 있었다. 그러나 사회복지전문요원들은담당지역을 밤낮없

이 순회하면서 저소득충가구를 일일이 방문， 개별상담을 통해 생활상태를 정확히

파악하며， 생활보호대상자에게 지급되는 양곡을 직첩 가정에 전달하거나 생일과

명절에도 가정을 방문하여 축하하고 인사하는 가난한 사람들의 가족이 되자 지역

사회의 주민， 종교단체， 사회독지가들도 가난한 사람들을 돕는데 적극 참여하였

고， 지역사회의 어려운 문제를 사회복지전문요원과협의하는 찬밀한 관계가 형성

되어 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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륙히 부적격 생활보호대상자를 정리하기 위해서는 얼일이 해당 가정을 땅

문하여 설득과 이해를 구하거나 취업알선 동을 통해 그들이 자활하는데 전력을 다

함으로써 주민틀로부터 생활보호사업에 대한 신뢰도를 갖게 하는데도 큰 성과를

거두었다.

사회복지전문요원들의 지역사회주민을 위한 헌신적인 봉사자세에 대한 주

민들의 신뢰가 높아지자 중앙의 일간지를 비롯하여 지방지， 사보 풍 각종 언론에

r영세민 룹기 陰地 3년여 ‘ 하루가 짧은 住民 보살피기 ~」 r사회복지요원 계속 늘

려라」 r달동네 自活에 젊음을 던져 ‘ 생보자 일일이 안부 ~꽃은 일엔 발벗고 나

서 ~」 r탈동네 누비며 불우이웃에 사랑의 불써 배탈j r생보자 삶의 質 향상에 힘

쓴다 ‘ 홉位公購者 모임서 체협담발표 感嚴준 맹렬파 ~」 동 사회복지전문요원의

성실하고 적극적인 활동을 알리고 공직자로서의 자세에 긍정척인 명가를 하고 있

다.

5) 총합적 사회복지서비스담당전문가로서 위상정립

생활보호대상자는생활보호법 제3조에 의하여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

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는 65세이상의 노쇠자， 18세미만의 아동， 임산부，

폐질 또는 심신장애로 언하여 근로능력이 없는 자， 기타 생활이 어려운 자로서

보호기판이 보호를 필요로 한다고 언정되는 자가 되며， 18세미만의.아동을 보호하

는 경우에 그 아동의 양육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안정될 때에는 아동과 함껴I 그의

어머니를 보호.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었다. 이러한 대상자는 대부분이 결손가정이

나 문제가정으로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복합적인 문제를 가지고 았다.

사회복지전문요원의 활동사례 34개에 대한 세대구성실태를보면 모자세대

19세대(55.9%)， 노인세대 9세대(26.5%), 펀부세대 2세대(5.9% )， 소년가장세대 1세

대(2.9%) , 남편의 설직· 알콜중독 동 문제가정 3세대 (8.8%)로 결손가정 또는 문제

가정이었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도 빈곤문제 뿐만 아니라 질병， 자뎌교육 빛

취업문제， 실직， 주택문제 풍 복합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이들에 대한 조치

도 긴급구호를 비롯하여 아동， 노언， 장쇄인복지서설에의 보호조치， ft:l 료， 교육，

취업， 재활 동 총합적 사회복지서비스가 펄요하였다.

특히 모자세대， 노띤세대， 장애인세대， 문제가정 동은 생활보호대상자로

전락할 우려가 었으므로 사전에 사회복지전문가의 상담과 지도를 통해 예방하는

첫아 필요하다. 이러한 점에서 사회복지전문요원은 총합적 사회복지서비스 담당

전문가로서 위상을· 정립해 칼 수 밖에 없으며， 실제로 정립되어 가고 있다.

사회복지전문요원의 직무 및 관리 운영에 관한 규정에는 생활보호업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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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의 업무률 전답하거나 겸직하여서는 아니된다고 큐정하고 있으나 한국보건사회

연구원의 조사에서 사회북지전문요원이 겸임하고 있는 업무중 가장 큰 비중을 차

지하고 있는 것은 전문적 사회복지서비스 업무인 노인， 장애인， 아동· 청소년， 부

녀복지 둥으로 나타났고， 그러고 동사무소의 행정책임자의 웅답에서도 사회복지전

문요원의 전문적 대인서비스 수행의 필요성을 긍정적으로 웅답한 자가 70.5%이고

생활보호대상자에 대한 지속적 상담의 필요성을 강조한 자가 92.5%나 되 었다. 또

한 사회복지전문요원들이 전문적 대인셔버스가 중요하다고 보는 것은 지역사휘자

원 활용 원조， 사후관리， 교육 및 직업훈련 알선， 전문적 상담， 정보 및 조언의

제공 둥의 순으로 나타났다.

나. 社會福祖專門要員制度 運用의 間題點

앞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종래에 일반행정공무원이 생활보호업무를 담당

할 때와 비교하어 사회복지전문요원이 배치된 후에 상당히 개선된 것으로 명가되

고 있으며， 직장의 상사나 동료 그러고 생활보호대상자도 사회복지전문요원의 배

치와 수행하고 있는 업무의 내용 및 질에 대하여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평가를 하

고 있다고불수 있다.

그러나 각 신문지상에 게재된 사회복지전문요원의 운용에 대한 부정적 평

가도 외면힐 수 없다 r사회복지요원 있으나 마나 ~동·변서 지휘감독권 악용사례

많아 ~」 r제자리 못찾는 달몽네 파수문 ‘ l명당 2백가구이상 담당， 무허가 건물

철거 통 일반업무 동원 예사 ~」 r전문적 활동을 위한 사회복지직렬 설치 동 시급」

r시·구청 사회과에 사회복지전문요원 배치， 직급에 맞는 쳐우개선」 뭉 사회복지전

문요원 운용상의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다.

또한 행정책임자들은 사회복지전문요원들이 종합행정기관인 몽사푸소의

여건을 무시하고 고유업무만을 고집하여 업무분장을 놓고 기존의 동사무소 직원들

과 칼둥을 야기한다고 지척하고 r비협조적이다」， r업무처리가 미숙하다」， r일반행

정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다」 등 부정적 평가도 하고 있다.

지금까지 사회복지분야의 전문가， 행정책임자， 사회복지전문요원 등에 의

하여 지적되고 있는 사회복지전문요원 운용상의 문제점을 간추려 보떤 다음과 같

다.

1) 사회복지전문요원의 지도·감독체제 미흡

사회복지전문요원을 지도·감독하는 상사인 사무장 또는 부면장， 읍·면·동

장이 사회복지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고 전문직을 일반행정직 공무원과 동일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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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를 분장하거나 지도를 하는 관계로 전문성을 발휘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2) 신분보장의 미흡으로 사기저하

사회복지전문요원은별정직 7급 공무원으로 임용·배치되고 있기 때문에

승진·이동의 기회가 제한되고 있으며， 또한 아동북지지도원이나다른 사회복지관

계 공무원처럼 관계법령에 그 설치근거 및 직무가 규정되어 있지도 않다.

이와 같은 신분보장의 미흡은 사회복지전문요원틀의자아실현을 하고자

하는 성취욕구에 칼둥이 생기게 하고 근무의욕을 저하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다고

할수 있다.

3) 업무의 과중

사회복지전문요원의배치기준은도시지역의 경우 저소득충 100-2007}구가

있는 동에 1명씩 배치하고 3007}구 증가에 따라 1명씩 늘려 1개동에 3명까지 배치

할 수 있고， 읍·면지역에는저소득충가구 3007}구이상인 곳에 1명씩 배치되어 앞

에서 언급한 생활보호관련업무를담당하고 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6대도시를 대상으로 조사한 사회복지전문요원 1인

당 탐당하고 있는 생활보호가구수는 평균 247.1가구로 나타났고， 천체업무량의

56.4% 정도만이 생활보호업무 수행에 관련된 것으로 나타나 업무겸임도 섬각한 수

준에 이른 것으로 추정되며， 행정책임자들도 60.9%가 사회복지전문요원의 업무량

이 많다는 데 동의하고 있다.

4) 업무환경의 미흡

전문적인 사회복지업무를수행하려면 안정된 장소， 즉 상담실이 필요한데

상담실은 차치하고 사무실의 분위기도 상담을 하기에는 너무 열악한 환경이라는

지적이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행정책임자를 대상으로 조사한 응답에서도 37%

가 상담 퉁 직무수행을 위한 여건어 좋지 않다고 웅답하였다. 또한 생활보호대상

자의 대부분이 낮혜는 직장이나 노점상， 품활이 동에 종사하기 때문에 일파서간에

는 만나기가 어려운 관계로 일과후에 사무실에서 상담을 해야 하고 때에 따라서는

가정방문을 해야 하는 실정이다-

5) 교육훈련기회의 미흡

사회복지전문요원의 자격은 사회복지사 3급이상자격 소지자이기 때문에

대부분이 대학에서 사회복지(사회)학과를졸업하였거나 양성교육과정을 이수한 자

틀이다. 그러한 점에서 사회복지에 관한 이론적언 지식은 갖추었다고 볼 수 있어

서 국럽사회복지연수원에서 1주간의 임용전 교육훈련을 통하여 직무에 관련된 기

초쿄육을 설시하고 현장에 배치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고 시·도지사는 사회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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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요원에 대하여 매 3년마다 1회이상 총 40시간이상의 보수교육을 실시하도록

되어 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조사에 의하면 2주의 임용전 교육훈련율 이수한 사

회북지전문요원중 75.8%가 만축하지 못한 컷으로 나타났고， 사회복지전문요원의

업무를 파악하는데 7개월 이상의 기간이 필요하다고 웅답한 것을 보면 실무에 관

련된 업무를 이해시키기 위해서는 상당한 기간의 교육훈련이 필요함을 알 수 있

다. 그리고 현행 보수교육에 대한 만족도도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3. 社會福雖專門要員의 業務活性化 方案

가. 사회복지전달체계의 확립

사회복지전문요원의 지도·감독체제를 확립하여 전문적인 사회복지업무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시·군·구에 사회복지사무소를 설치하고 읍·면·동에는 사회복지

사무소 지소를 설치하여야 한다. 그러하여 사회복지전문요원을 사회복지지사무소

와 지소에 배치하여 사회복지전탈체계를 혜계화하여야 한다.

사회복지사무소의 설치에 따른 연구는 그간 활발히 진행되어 왔고 제7차

경제사회발전 5개년계획기간중 시범복지사무소를 설치·운영하고 전국척으로 확대

실시될 것으로 전망되나 사회북지사무소의 운영주체， 조직기구， 기능， 관할지역

동에 관한 연구는 신중히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특히 사회복지사무소의 기능은

현존 시·군·구의 사회과 빛 가정복지과 기능과의 관련성 그리고 사회복지관기능과

의 관련성에 대한 연구가 깊이있게 되어야 할 것이다.

한편 사회복지사무소가 설치되기 전까지는 시·도 및 시·군·구에 사회복지

전문요원을 배치하여 업무의 전달체계를 유지하여야 할 것이다.

나. 社會福祖職列 設置

사회복지전문요원의 성취욕구를 촉진하고 사기를 진작시켜 업무능률을 높

이기 위해서는 공무원임용령을 캐정하여 〈표 1>과 같이 사회복지직렬을 설치하어

야 한다. 그러하여 일반행정직과 같이 승진과 이동이 가능하고 동퉁한 대우를 받

는다는 의식을 갖게 함으로써 보다 적극적인 업무추진을 유도하여 업무의 능률성

율높일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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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공무원 직급표

직군 직렬 치-，르II
계급및 직급

1 급 2 급 3 급 4 급 7 급 8 급 9 급

1.공안 교정 재정 교정 교정부 교정감 교정관 교감 교위 교사 교도

이사관 이사관

보안

보도 보토 보도감 보도관 보도사 보도사보 보도원 보도원보

(현행과 통일함)

2. 행정 행정 일반행정 관리관 이사관 부이사관 서기관 행정 행정 행정 행정 행정

ι 사무관 주사 준사보 서기 서기보

;;(H-;;정

교육

문화

홍보

사회 사회 사회 사회복지 사회복지 사회복지 사회복지

복지 북지 복지 주사 주사보 서기 서기보

사무관

보육 보육사 보육 보육원 보육원보

사보 .
사회

보험 보험 보험 보험 보험 보험

사무관 주사 주사보 서기 서기보

세무

(현행과 봉일함)

또한 일반직 공무원으로서 행정일반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적군·직렬로

분류하지 않을 경우에는 연구직 및 지도직 공무원의 임용 동에 관한 규정을 개정，

져도적 공무원직급표에 〈표 2>와 같이 사회복지직군·직렬·직류를 설치하여 지도직

공무원으로 임용하는 방안도 고려해 보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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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지도직 공무원직급표

z-11 그벼

직 군 직 렬 직 TE3「 비 고

지도관 지도사

1. 농림 농촌지도 농 업 농촌지도관 농촌지도사

oI1I 업

zI1F 업

생활지도 생활지도 생활지도관 생활지도사

2. 수산 어촌지도 어촌지도 어촌지도관 어촌지도사

3. 사회복지 사회복지 사회복지 지도 사회복지 사회복지 * 신설
아동복지 지도 지도관 지도사

노인복지 지도

부녀복지 지도

장애인복지 지도

다. 社會福祖專門要員의 職鏡 再定立

사회북지전문요원의 직무 및 관리운영에 관한 규정에는 생활보호관련업무

만을 탐탕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앞의 활동펑가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생활보호

사업외에 아동·노인·장애인관련 사회복지 대인서비스를 담당하고 있으며， 실제적

으로 읍·면·동에서는 총합적인 사회복지서비스를 담당할 수 있는 다목적 전문요원

이 필요하다. 따라서 사회복지전문요원은 생활보호관련업무와 사회복지서비스업무

률 탐당하는 전문직임을 재정립하고 훈령이 아닌 사회복지사업법에 그 직무와 임

용· 배치에 관한 규정을 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사회복지전문요원의 배치기준은

읍·면·동의 인구와 저소득가구를 고려하여 기준을- 정하되 저소득가구의 담당가구

수를 1인당 10071-구이내로 하여야 할 것이다.

라. 근무환경 및 動務條件 改善

社會福빼t專門要員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업무능률을 높아기 위해서는 상담

설 설치를 비롯한 근무환경을 개선하고 업무의 대상인 생활보호대상자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근무시간의 자율적 운용 둥 근무조건 개선에 노력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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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寶賢向上을 위한 교육훈련의 강화

사회복지전문요원의 사회적 지위를 높이고 정당한 처우를 받는 길은 전문

가로서 자질을 향상시키는 일이다. 사회복지전문요원은 주민의 복지욕구를 과학적

으로 파악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는 천문기술을 배양하

며 지역사회의 자원을 활용하는 능력도 길러야 한다. 사회복지에 완한 지식과 기

술을 습득하기 위해서는 임용전훈련과 보수교육을 강화하여야 한다. 따라서 임용

전훈련의 교육기간을 2-4주로 넓히고， 보수교육의 교과편성을 전문화하여야 할 것

이다.

4. 맺는 말

이상과 같이 사회복지전문요원의 활동을 평가해 보고 그 문제점을 중심으

로 업무촬성화 방안을 제시해 보았다. 한 제도를 발전셔키기 위해서는 많은 연구

와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또한 그 방법은 여러가지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여거에서 제시된 내용은 토론의 전개를 하기 위한 하나의 의견으로 생각하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여러분들의 좋은 의견들이 많이 제시되어 사회복지전문요원제도

의 발전에 기여하기를 기대하면서 블을 맺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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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주젝: 사회북지사무소 셜치 및 운영방안 >

판 순 원

(한국개발연구원 연구위원)

매우 얼섬히 논문이 준비되어 많은 것을 배웠고， 이론적인 윗받침과 분

석， 구체적인 대안제시가 훌륭하다고 본다. 오늘의 논의는 전반적연 경제사회발전

계획· 정책을 생각하는 입장에서， 이론적인 분석에 기초한 모호한 제안률보다는

action program. 즉， 당장 보사부가 사회복지사무소를 설립할 경우에 설천가능한

내용을 제시하는 것이 지금의 단계로서 의미가 있다고 본다. 전반적으로 사회북지

사무소 설치에 대한 논의에 있어 인적·물적자원 동원의 문제에서는 재원조달을 빼

놓고 이야기 활 수가 없는데， 재원의 소요량이나 가능성의 시점이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정부의 인적·불적 자원이 제한되어 았고， 그 자원이 사회복지사무소에 사

용될 경우 다른 분야의 얼을 하지 못하므로 정부차원의 배분차원에서 정책건의를

해야 한다. 따라서 follow-up study를 한다면， 국가적인 우선순위， 보사행정의 우

선순위를 캄안하여 예산분석을 하여야 한다. 보사부 예산의 반이상이 의료보험과

의료보호의 지원으로 지출되고 있다. 이러한 상태에서 예산을 복지사무소에 출현

할 수 있는가를 반성해 보고， 그와 같은 예산동원이 가농한 시점이 언제가 되겠

는가를 생각해서 정책건의를해야 한다는 것이 첫번째 문제제기이다. 아무리 좋은

방안을 댄다 하더라도 정부의 재원조달이 어렵다면 그 실행시기는 연기될 수 밖에

없고， 설혹 설행된다 하더라도 총체적으로 down 향ade되어서 희미한 대안이 도입

될 수 밖에 없다. 그렇다면 하지 않는 것만 못한 것이다. 이번 연구가 보다

interdisciplinary approach가 되서 재원조탈에 관한 내용이 추가되는 것이 바람

직하다.

이와 관련해서 이와 같은 예산분석이 전체된다고 할 때， 이를 토대로 하

여 grand design을 할 수가 있고， 단계적으로 사회복지사무소를몇 년얘 걸쳐 설

치·보강할 수 있는가와 대안이 마련휠 수 있다고 본다. 이와 같은 점잔척이고 단

계척인 방안이 예산지원이라든가여러가지 측면에서 현실척으로 바람꽉한 방안인

가， 수용가능한 방안인가를 알아보아야 한다는 것이 두번째 제안이다.

세번째는 사회복지사무소 설치는 분명히 필요하고 국민들의 복지수요가

계속 늘어날.전망에 비추어 중요한 사안이라고 판단된다. 그러나 막대한 예산이

소요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정부와 민간의 역할분담을 제시해서 가용자원의 효

율적 활용을 강조해야 한다. 좀 더 본원적으로 종교기관·기업·개안동의 풍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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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자원을 복지서비스 전달체계에 참여시키도록 유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저

소충에 대하여 personal service를 제공하고자 한다면， 관료적인 정부공무원에 준

하는 북지전문요원보다는 인간미가 넘치는 민간요원에 의해서 서버스가 전탈되는

것이 효과적이다. 중요한 것은 초기에는 정부가 정책의지를 갖고 주도적으로 추진

하며， 예산율 동원하고 조직을 단행해야 하지만 여기에는 막대한 시간， 예산， 자

원이 소요되는 것이기 때문에 활발하게 민간자원을 동원하여서 민간과 관의 공조

체제를 이루어가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이다.

네번째 문제제기는 사회복지천문요원은주로 사회복지(사업)학과출신을

활용하고， 관련학과 중 사회학과 출신은 제외되는데， 학문의 내용보다는 오히려

박애정신·봉사의 열정 둥이 이러한 빈민사업·복지사업에서는보다 중요한 요소가

아닌가 생각된다.

다섯번째 문제제기는 연금이나 의료보험은 급여가 전국적으로 일률적으로

제공되는 중앙정부의 제도라고 설명하고 있는데， 의료보험은 조합주의를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비교적 초기에는 정부의 주도가 필요했겠지만， 앞으로 조합주의의 장

점율 살리자면 오히려 지방분권화에 주력하여 조합에 countervailing power~를 주

는 것이 원칙에 부합되는 것이다. 또한 공적부조야 말로 지방분권에 맡길 것이 아

니라 정부가 중앙에서 정책의 대강을 수립한 다음에 지방정부로 하여금 지역특성

에 맡는 action progr‘am을 제출케 하고 검토하여， 재정 지원을 차동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지방정부의.재정자립도가 매우 낮아， 지방정부

가 알아서 공적부조사업을수립하고 집행하자면 매우 힘이 들기 때문이다. 따라서

당분간은 중앙집권적연재정지원과조직이 바람직하고， 나중에 지방정부의 재정이

서서히 나아지면 지방분권화의 길로 가는 것이 타당하다.

어섯번째 문제제기는 논문에서 사용하고 있는 지방분권화에 전제가 되고

있는 안정된 자원환경의 의미는 무엇인지를 알고 싶고， 번역가능한 것은 번역하여

쓰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미에서 ‘client ’ 란 용어를 복지서비스이용자동으로 바

꾸어 쓰는 것이 좋겠다.

일곱번째 문제제기는 시.군.구가 읍.면.동보다 지역사회의 자원재배분이

소둑계충별로 발생할 수 있는 수준이란 것이 실제 data를 갖고 한 것인지 알고 싶

으며， 우리나라에 그러한 소득자료가 없는 상황에서 그렇게 이야기 하는 것은 단

순한 추측이 아닌가 싶기 때문에 그러한 추측은 조심해서 사용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하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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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범 수

(피어선대학 사회복지학과 교수)

짧은 기간동안에 우리나라의 복지사무소 모형에 대하여 심충적으로 연구

해 주신 발표자에게 감사한다. 발표자가 제시한 기본 틀에 관해서는 대체적으로

동의한다. 이 보고서가 중간보고의 성격으로 발표가 되었기 때문에 문제를 제기하

는데는 한계가 있다고 생각한다. 선진제국에서 40-50년간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나타난 문제점과 발전방안이 인용되지 않아 우리나라 북지사무소를 이해하는데 어

려움이 있었다.

’ 93년에는 긴축정책으로 인하여 신규사업이 억제된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7차5개년계획기간중 복지사무소를 5개소 설치한다고 되어있는데도 불구하고 어려

워질 것이므로 세미나의 논의로만 그치게 될 우려가 있다. 복지사무소 설치의 필

요성은 다시 언급할 필요가 없겠으나， 기존 문헌에 정리된 부분을 인용해 보면，

지역사회내에 있는 사회문제를 복지사무소와 민간복지기관이 합심해서 해결하기

위한 최선의 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에는 민간복지서비스는 있으나 공적

부조서버스는 전무하다고 할 수 있는데， 언제까지 정부는 생활보호서비스라든지

공적북지에 대한 책임을 전가하려고 하는지 각성해야 할 것이다.

공적복지서비스기관의 가장 중요한 기능은 신속성이며， 직접적인 서비스

와 천문성과 기술성인데 공적복지서비스기관의 부재로 이러한 것들이 현재 제대로

탈성되고 있지 않다. 이러한 기능을 고려할 때 최종보고서에 논의 및 보완되어야

할 부분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복지사무소의 조직면이다. 중앙집권화중

심의 조직은 지방자치화가 되면 어려울 것이므로， 지방분권화가 중심이 펀 사회복

지분리형이 타당할 것이며， 보건소와 복지사무소의 분리형도 타당하다고 본다. 둘

째， 예산관계에 있어서는 일본의 경우 초기에는 80대 20이었는데， 현재는 중앙정

부가 80에서 70으로 비중을 줄이고 지방정부가 20에서 30으로 점차적으로 비증을

늘려가는 추세에 있다. 세째， 논문에서는 지적되지 않았는데， 아동상닫소의 기능

이 복지사무소의 기능과 밀접한 관련이 있으므로， 전국에 50여개에 탈짝는 아동상

담소의 71능을 복지사무소에 통합하는 것이 타당하다. 네째， 앞서 북지사무소를

설치하려고 할 때， 재정문제가 논의되고 있는데， 행정조직의 개면을 통한 복지사

무소의 설치를 고려하면， 크게 돈을 안들이고도 복지사무소를 설치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다섯째， 150어개의 종합사회복지관과의 업무중복이 우려되는데， 업무

분담의 유형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여섯째， 각종위원회에 관계되는 문제이다. 일

곱째， 복지사무소와 관계되는 관계법령과의 문제가 심충적으로 논의되어야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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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

장 병 완

(경제기획원 사회개발과장)

전문척 식견을 가진 발표자와 토론자의 논의에 많은 도움이 되었고， 행정

을 집행하는 입장에서 몇가지 이야기 하고자 한다. 조직의 신설을 검토할 때는

design한 목적대로 조직이 기능할 것인가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

한다. 실제로 각각의 행정행태들은 관성이 있기 때문에 만약 읍면동에서 실시담당

하고 있는 공적부조사업이나 사회복지서비스 제공기능을 별도 조직으로 신설한다

고 했을 때， 그 묵적대로 기능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심사숙고 해야 한다. 복지사

무소 설치 자체가 또다른 문제점을 야기힐 가능성도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전

문성 확보를 위해서는 분려하는 것이 효과적인 방법이겠지만， 그것과 모순되는 측

면은 지방조직으로서의 복지사무소를 분러시킨다면， 지방자치단체의 관섬은 떨어

져 북지분야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기능은 후퇴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조직의 형

태와 관련하여 ·장단점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겠다.

두번째， 재정측면에서 많은 검토가 었었는데， 북지사무소 신설의 절박성

이 논리척， 현실적으로 인식이 된다면 긴축재정의 상항에서도 반영되지 않을 문제

는 없다. 또한 7차5개년 계획기간중 시범설치의 안이 제시되긴 했지만， 아직 현재

의 체계를 북지사무소의 체계로 완전허 바꾸어야 한다는 공감대가 전반적으로 형

성되어 있는 단계는 아니라고 본다.

논문에서 분석되었듯이 현재의 복지전달체계의 문제점을 몇가지로 요약하

면， 담당공무원들의 전문성의 부족과 여타업무겸임에서 오는 업무량의 과다， 담당

직원에 대한 인력관리측면에서의 미흡， 통합조정기능의 미약이 지적되고 있는데，

이러한 문제점들에 대한 해결 방안이 다른 대안에 대한 검토 없이 바로 복지사무

소로 비약된 느낌이다. 실제로 재정에 반영하기 위해서는 현재의 조직체계를 활용

해서 이러한 문제점의 극복이 가농한가가 검토되어야 한다. 예를 들어 전문성의

결여를 보완하기 위하여 북지전문요원들이 배치되어 그 성과에 대하여는 호웅을

많이 받고 있는데， 복지전문요원제가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있는 이유중 현실적으

로 일반직 공무원들과의 유기적인 융화가 안된다는 지적이 많이 되고 있다. 그 원

언을 살펴 보면， 현재 일반직 9급신규임용자들중 대졸자는 50.%에 탈하고 있는 반

면 사회북지전문요원은， 사회복지학과등을 졸업하고 자격증을 따는데， 그 전문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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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인청하더라도 그것이 별로 어려운 일이 아닌 상황에서 바로 7급으로 임용되

어· 9급에서 7급까지 올라가는데는 10여년이 걸리는 일반행정직과의 칼둥이 발생

하는 것이다. 사회복지전문요원이 한 직급에 오래 머옮으로 해서 발생하는 업무타

성동의 어려움은 사회북지직렬의 신설을 검토할 수 있고， 업무량 과다의 문제는

타업무를 탐당하는데서 오는 요인이 크기 때문에 전문요원을 지속적으로 증원하

거나， 현재의 동담당자를 시군구에 배치한다면 타업무겸임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

겠고， 통합적인 조정의 문제도 시.도， 시.군.구단위에서 사회과와 가정북지과의

업무를 전체적으로 조정하여 일관성 있게 전탈이 되도록 현재의 조직을 잘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문제점을 다 감안해서 사회복지사무소가 복지행정의 수준을 높여

가고， 수혜자에 대한 보다 더 개인적인 특성을 살린 수혜가 가능하도록 하기 위한

최적 대안이라는 결론이 나더라도， 설질척언 조직의 형태에 입각하여 현실적인 여

건을 감안하여 접근성， 기폰조직과의 융화， 재정의 확보 측면 둥을 같이 감안하여

야 한다는 점을 특허 유의해야 할 것이고， 지방자치단체의 기능을 높이는 측면에

서는 사회복지사무소를 분리설치하는 것이 결정적으로 취약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주쩨발표자답변 박 경 숙

이번 보고서는 연말까지 진행되어야 하는 proJect이므로 현재는 여태까지

의 문제점을 검토하며， 기존대안을 분석해 보고， 이론적언 틀에 따라서 모형을 만

틀어보는 수준까지만을 다루었다. 예산， 재원의 측면이 중요하다는 것은 충분히

인식하고 있는 점이며， 최종보고서가 나오기까지 삽입되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

한다. 예산을 고려하다 보면 사회복지사무소를 설치하는 것이 어렵지 않겠느냐는

우려에서 어려한 지척이 나온 것으로 생각되는데. 기존대안들에서 예산갈 계산한

결과를 보면 현재의 시도나 시군구의 사회복지담당 지방공무원들을 어용-한다면 큰

예산 추가는 없어도 될 것이라고 공통척으로 지적되어 있다. 이 점에 대해셔는 다

시 예산을 검토할 때 분석해 보도록 할 것이다.

민간자원을 활용하는 것을 복지사무소 설치초기부터 캉조해야 되지 않겠

느냐 하는 지적이 있었는데， 본 논문에서도 복지서비스 전달체계의 민간차원 활용

문제는 중요하게 생각하는 바이기 때문에， 사회복지사무소의 총무과내에서 지역복

지를 담당하고， 민간채원에 대한 활용방안을 마련하고， 기획을 담당할 수 있는 과

를 설치하였다. 또한 본인은 공적부분의 역할을 모든 계층의 복지서비스를 만족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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킬 수 있율 만큼 확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본다. 관료체제의 문제를 야기

시킬 소지가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번 복지사무소안도 공적부분을 극소화시키

고 민간자원의 성장을 촉진할 수 있는 방향으로 마련되었다. 그러나 빈간자원의

활용이 너무 강조되서는 안될 것이다. 지금까지 민간자원이 활용될 기회는 많았

다. 공적부분이 너무 작기 때문에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지， 민간자원부분이 활용

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문제가 된 것은 아니었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민간자원 부

분도 중요하지만 최소한의 공적부조나 복지서비스를 전담해서， 최소한의 수준을

국민에게 보장할 수 있는 북지사무소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의료보험이 조합주의를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도 중앙정부의 프로그

램이라고 하기 어렵고， 앞으로 지방정부의 제도로 발전시켜야 한다는 제안은 의료

보험의 경우 지역화되어 었지만 급어나 재정이 중앙정부에서 일률적으로 시행하고

있기 때문에 지방분권화되어 있는 상태는 아니라는 것을 지적하고 싶다. 앞으로도

의료보험 쪽에서 지방분권화를 주장하고， 그에 따라 지역적인 급여의 격차， 보험

료의 격차를 실현하기는 어렵다고 본다. 또， 의료보험이 중앙정부의 program이라

는 것이 모든 선진복지국가에서 설현되고 었는 추셰이고 그것이 바람직한 발전방

향이라고 생각한다. 그러한 측면에서 의료보험이 중앙정부의 제도라고 주장한 것

이다.

읍.면.동이 시.군.구보다 동질적 소득수준을 나타낸다는 것은 특별한 통

계치가 마련되어 있는 껏은 없기 때문에 어느 누구나 그렇다 아니다 할 수 없는

입장이지만， 시.군.구보다는 상대적으로 더 그렇다는 것을 지적한 것이다.

외국사례에 대한 연구는 중요한 것이라 생각하고， 최종보고서에는 삽입할

것이며 그것으로 부터 나오는 결론은 사회복지사무소의 모형에도 보완할 것이다.

최종보고서에 들어가야 활 요소로 지적된 조직， 예산， 아동상담소와 복지사무소의

통합， 재정， 종합사회복지관과의 관계， 각종위원회에 관계되는 문제， 관계법령과

의 문제 둥에 대해서도 참고할 것이다.

조직 design이 목적대로 기능할 것인가， design을 해 놓으면 나름대로 문

제점이 발생할 것이 아닌가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는 지적은 타당하다. 전문성

측면에서는 분리가 바람직하지만， 지방자치단체의 관심이 약화될 가능성이 았다는

측면은 인지하고 있는 장단점이다. 관심이 약화될 가능성도 있지만 그럽에도 불구

하고， 앞으로의 지방행정은 복지행정이 어떻게 잘되느냐에 크게 좌우되기 때문에

약화되더라도， 현재보다 더 약화될 수 는 없다고 생각한다. 반면 전문성은 지금상

태를 그대로 둔다면 현재보다 더 약화될 가능성이 많다. 그러한 trade-off관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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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하여 분리를 주장하는 것이다.

복지사무소에 대한 공감대가 아직 형성되어 있지 않다고 하였는데， 이는

현재 문제점이 없기 때문이 아니라 복지전반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수준이 아직 낮

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 현재의 조직체계를 활용하면서도 현재 전달체계의 문제해결가능성을 검토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였는데， 중요한 지적이라고 생각한다. 사회복지직렬을 설

치한다던가 사회복지전문요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한다던가， 동사무소의 전문요원을

시군구로 배치하여서 동사무소의 일반행정의 문제를 해결한다던가， 통합된 서비스

를 제공하지 못하고 있는 문제는 현재의 조직을 개펀하어 할 수 있지 않겠는가 하

는 문제들어 시군구청의 가정복지과， 사회과 등을 방문하여 일반공무원들이 많이

제기하는 문제들이었다. 이러한 문쩨들이 하나 하나 단계적으로 설치될 수도 있겠

지만， 그것 보다는 개혁적인 바람이 일어나서 한번에 해결하는 방안이 국민들에게

더욱 설득력이 있을 것이다. 또한 단계적 개선이 반드시 지금 제기되는 문제틀을

다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 예측할 수는 없다. 예를 들어 업무과다의 문제는 전문

요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하변 된다고 하였는데， 동장의 입장을 본다면 사회복지전

문요원을 확대한다고 해셔 그 업무량이 감소한다고 볼 수가 없다， 그러나 단체적

인 측면에서 사회복지사무소의 개선이라든가 일반행정조직의 개선이 고려되어야

한다는 점은 충분히 인지하였으며 앞으로 고려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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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주제: 사회복지전문요원의 활동 펑가와 업무활성화 방안 >

김 융 일

(성심여자대학교 사회사업학과 교수)

이번에 발표된 보고서는 정책적， 실천적 차원에서의 연구로 무척 의미있

다고 생각한다. 사회복지전문요원들이 공무원으로 진출하여 위상을 정립하고， 전

문성을 살리기 위하여 대학에서 해야할 일틀을 생각해 보기로 한다.

대학에서 가르치는 실천방법론에 대한 재고가 있어야 하겠다. 박경숙박사

는 사회복지사무소의 조직과 인력구조가 일반성보다는 특수성을 지향하는 것이 타

당하다고 하였으나， 본인은 이정호교수가 이야기 한 것처럼 사회복지전문요원이

specialist보다는 generalist지향적인 다목적 사회사업가(uti li ty worker)로서 융

통성있는 관계를 맺을 수 있는 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본다. Goldstein은 미국

동에서 사회북지전달체계가특수화되어 있음으로 해서 노인， 빈민， 피닥언자 동의

약자들이 복지전달체계가복잡하고 통합적이지 못해 오히려 해를 주고 있다고 이

야기하며， 방법론에 대한 채고가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의사의 경우도 질병

의 대부분을 generalist가 해결하고 있는 것처럼， 사회복지전문요원이나사회복지

환의 사회사업가틀은 ‘일반의’적인 기능을 수행해야 할 것이다. 전통적으로

single method approach(casework·groupwork)에 매탈려 현장에서 부딪치는 문제틀

을 학계는 물론 질무계에서도 재고하여 시행착오를 겪지 않도록 방법론에 대한 연

구， 재고와 설험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사회사업전문가의 특성은 철학， 가치， 윤리에 있다고 생각한다. 지금 대

학에서 얼마나 철학과 가치를 윤리차원까지， 문제해결차원까지 구채화시켜 가르치

고 있는가를 반성해보고， 이는 추상적인 차원에서 많이 논의되는 부분이지만 실제

로 일을 하면서 부딪치는 제반 윤리적인 문제를 구혜적으로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를 사례중심으로， 지침중심으로 가르치지 않는다면 전문성의 핵심과 identity가

흔들릴 수 있다고본다.

또한 사회복지전문요원의 활동과 관련하여 사회사업실습의 문제가 중요하

다. 사회복지전문요원이 최초에 임용되어서 엽무를 파악하는데는 7개월이 결린다

고 하는데， 실습이 의무화 되어 있다면 보다 효율적으로 업무에 적웅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앞으로 학교에서는 사회복지전문요원이 일하고 있는 동사무소에

실습을 보내고， 나중에도 실습을 경험한 학생들이 사회복지전문요원으로 취업을

하게 하는 실습의 필수화， 의무화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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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번째， 사회복지직렬설치를 통한 사회복지전문요원의 사기진작에 대한

제안은 임용제도가 개선되어야 해결되리라 생각한다. 사회복지전문요원의 임용시

험과목이 전문직이라고 해셔 단순하기 보다는 기초과목 2-3개를 늘려야 하며，

대상직의 사회복지사 급수도 축소시켜야 하겠다. 사회복지전문요원의 전문성은 얼

정한 실습과정을 이수한 사람들에게 임용자격을 주는 엄격함을 통해서 전문성을

인정받을 수 있고， 또 이를 통하여 직렬설치의 근거가 생킬 것이다.

마지막으로 사회복지사무소가 반드시 설치되어야 할 것이라 생각한다. 사

회복지사무소 설치에 있어 예산이나 부처간의 협력 문제보다는 정치적인 의지가

중요한 변수라고 본다.

김 성 이

(이화여자대학교 사회사업학과 교수)

사회복지전문요원 활동평가와 업무활성화 방안에 대한 이정호 교수의 발

표에 대해 전체적으로 동의한다. 그러나 부분적으로 보완이 필요하거나 캉조되어

야 할 부분이 있어 이에 대한 의견을 먼져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사회복지전문요원의 배치로 얻은 효과중때서 생활보호대상자 선정

의 전문화의 결과 생활보호대상자가 감소했다는 점을 들고 있으나， 이 점외에도

법규상의 규정에 의해 한 번 수급자가 규정되면 계속 지급되던 것을 면접(소특조

사 동의 현지조사로 인한) 방법둥에 의해 무자격자를 감소시키고 신규자격자를 선

정했다는 것이다. 즉， 생활보호대상자의 교체를 대폭적으로 실서했다는 점이다.

둘째， 생활보호대상자의 발생 예방 및 전문적 사후관리로 자활촉진 시켰

다는 점을 틀고 있는데， 이를 계량적으로 증명하는 방볍이 강구되어야 한다. 즉，

직업훈련， 생업자금융자， 학버 지원 풍의 사업에 체계적이고 제도적인 장치가 마

련되어야 한다. 에를 틀어 각 사업에 따른 사후관리기간을 두어 의무적흐로 실시

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셋째， 찬절한 공복 이미지 정럽에 선도적 역할수행을 들고 있는데， 이는

동사무소동의 근무쳐에서 보다 사회복지전문요원의 가정방문에서 나온 결과로 보

아야 한다. 가정방문의 결과가 강조되는 점은 몇 명의 가구를 대상가정오로 정해

야 하는가와 관련되는 사항이다. 담당가구수의 감소는 가정방문횟수를 증가시키

고， 이는 다시 각 대상가구의 재활과 대공복관의 태도개선으로 결과할 것이다.

넷째， 총합적 사회복지서비스 담당전문가로서 위상정립을 기했다고 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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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이 발표 주제에 지금까지 논의가 되고 있는 종합서비스 탐당자로서의 역할

율 수행할 것인가 아니면 생활보호사업만을 담당할 것인가에 대한 분명한 언급을

안하고 있다. 본인의 의견로서는 사회복지에 관련되는 모든 업무들 즙， 노인， 부

녀， 청소년사업 둥까지 탐당하되 업무가 과다하므로 탐당자를 보완하는 것이 전제

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다섯째， 사회복지전문요원 제도 운영의 문제점에 있어서 사회복지전문요

원의 지도감독체제 미흡을 들 수 있다. 이의 보완 방법으로 월 1회의 지역에서 거

주하거나 교수하고 있는 사회복지학과 교수나 전문가를 활용하여 요원과 전문가간

의 의사·정보교류의 장치가 마련될 것을 강조한다.

여섯째， 신분보장의 미흡으로 사기저하를 또 다른 문제점으로 들고 있는

데， 이는 현재， 1 ， 2기요원들에서 팽배하고 3， 4기 둥에서 나타날 조짐이 있는 것으

로 더욱 문제가 확산되기 전에 이에 대한 대비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일곱째， 업무의 과중을 문제시하고 있는데 정부에서 제정된 기준을 상향

조정 한다는 주장에 앞서 다음과 같은 문제가 우선 해결되어야 한다. 먼저 정부가

정한 기준대로 실시될 수 있게픔 인원을 증원해야 한다. 특히 도시의 생활보호대

상자 집중화 지역(예: 영구임대아파트지역 동)에는 사전에 법청 사회복지요원을

미리 배치하여 입주와 동시에 제대로 서비스가 제공되도록 해야 한다.

여닮째， 교육훈련기회의 미흡의 문제인데， 교육시간이 짧은 것도 문제이

나 교육내용에 대한 반성이 있어야 한다. 사회복지전문요원의 의견을 들어 대폭수

정하여 실무자 교육체계로 바꾸어야 할 것이다. 또한 수습기간을 두어 선배요원의

지도를 한탈간 받게하는 제도 퉁이 실시되어야 한다. (예: 관악구에서는 한달간

자체계획에 의해 수습교육을 설시한 바 있음)

아홉째， 업무활성화 방안에 있어서는 사회복지직렬설치를 제안하고 있다.

이 중에서 사회복지행정직에 신규직렬로 편성하는 방법을 제시하면서 4급이상의

상급직에 사회복지직렬을 펀성하지 않은 점은 현실여건을 고려해서 1차적인 목표

만 5급까지 달성해 보자는 전략같으나 상급직까지 제시함이 좋겠다. 더우기 차선

책으로 지도직 공무원 직급표에서 제도화하는 방법을 언급하고 있으나 이는 현행

제도보다 후퇴하는 제도이므로 앞으로 언급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열번째로， 근무환경 빛 근무조건의 개선을 제시하면서 근무시간의 자율적

운영을 툴고 있으나 출퇴근외 근무시간은 엄격히 지켜져 타 직원간의 조화로운 업

무를 통해 소속감을 강화하고 소외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단 근무시간 중에

출장풍에서는 시간사용의 재량권은 확보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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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발표논문에 보충적인 언급율 했다. 앞으로 중요한 것은 현 근무

자들이 원칙에 맞게 일해갈 수 있도록 자율적인 운영의 기회를 최대한 보장해주어

스스로 전문성율 향상시켜 북지사회건설의 초석이 되게 해주는 일이다.

김 진 학

(서대문구 사회복지전문요원)

토론에 들어가기에 앞서 오늘 이 자리에는 사회복지전문요원이 87년 7월

부터 배치되기 시작한지 만 5년이 되는 뭇깊은 시접으로 사회복지전문요원의 활동

병가와 업무활성화 방안에 대한 세미나를 갖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하며， 전

국 사회복지전문요원을 대신하여 이 자리를 마련해 주신 보건사회부와 보건사회연

구원에 감사를 드린다.

이정호교수님께서 발표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방안을 제시해

주셔서 탈리 크게 덧붙일 내용은 없다. 다만 발표하신 내용가운데 사회복지전문요

원의 입장에서 업무를 활성화시킬 방안에 대해 좀 더 구체적으로 강조되어야 할

부분과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국가에서는 공척부조제도 더 나아가서는 사회복지의 중요성을 인식하여

사회복지에 관한 학문과 기술을 겸비한 사회복지사를 사회복지전달체계의 최일선

행정기관언 읍·면·동에 배치하면 얼차적으로 공적부조제도의 문제틀이 해소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로 우리에게 공무원으로서의 역할과 사회복지사로서의 역할을

완수하길 요구하고 있다. 이러한 면에서 사회복지전문요원의 펑가는 공무원과 사

회복지사라는 2가지 측면에서 명가를 받아야 하며 평가방법으로는 사회복지전문요

원 스스로의 의한 명가， 일반행정내에서의 상사·동료로부터의 평가， 수혜자 맞 지

역주민에 의한 평가로 나눌 수 있지만 평가자료는 객관적이지 않으면 그 펑가는

신뢰를 받지 못하므로 평가방법의 개발이 필요하다고 본다.

업무활성화 방안에 대해서는 첫째， 사회복지전문요원의 업무과중과 업무

겸임의 문제가 해소되어야 한다고 본다. 이 문제는 생활보호사업의 중요한 자산조

사를 부실하게 하고 사후관려. 상담 둥 전문성을 발휘할 수 없게 하여 사회복지전

문요원제도에 대한 효과성을 낮추는 문제까지 제기한다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현행 사회복지전문요원 배치기준을 50 '" 60세대로 하향 조정하고 영구임대 아파트

지역은 저소득지원업무가 집단화됨을 감안하여 1인당 300가구까지 담당하도록 되

어있는 것을 1507}구로 하향 조정하여야 한다고 본다. 90년 사회복지전문요원 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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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 관리지침에는 기존 사회담당 인력을 타업무로 전보시켜서는 안된다는 문구가

명시되어 있으나 91 년 사회복지전문요원 직무 및 관리운영에 관한 규정에는 문구

가 삭제되어 일선 읍· 면· 동 에서는 사회담당공무원을 배치하지 않는 사례가 많이

발생되고 있으며， 통담당이나 기타 업무까지 떠맡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으므로 지

침이나 공문으로 언급이 되어야 한다고 본다.

둘째， 교육， 홍보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한다. ’ 88 사회복지업무지침， ’ 90

사회북지전문요원 배치 및 관리지침을 보면 사회복지전문요원에 대하어 자치 계획

율 수립 매 2년마다 1회이상 보수교육을 실시하도록 되어 있으나 ’ 91.사회복지전

문요원 직무 및 관리운영에 관한 규정을 보면 시·도지사는 매 3년마다 1회이상 보

수교육을 실시하되 필요한 교육을 특별히 추가로 실시하도록 되어 있다. 이러한

교육규정은 사회북지전문요원이 새로운 전문지식， 각 지역의 업무교류 풍을 저해

하는 것이 되므로 교육의 기회를 확대시켰으면 한다. 임용전 교육의 경우 이론적

교육보다는 동행정업무， 대상자 조사선정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고 동행정 경험이

전무한 상태이므로 기존 선배 사회복지전문요원이 배치된 지역으로 실습이 병행되

었으면 한다. 보수교육은 업무수행 사례연구， 각 지역의 업무교류， 새로운 전문지

식 동을 배울 수 있는 과목으로 편성하여야 한다. 한펀 교육장소가 국립사회복지

연수원으로 한정되어 장소가 부족하다는 이유료 보수교육이 불가능하다면 각 시도

에 설치된 공무원교육원에서 사회복지전문요원과정을 신셜 여름， 겨울시기률 이용

하여 교육하면 되지 않을까 한다. 이와 더불어 사회복지전문요원이 새로운 복지정

보 및 방향에 대한 정보교환을 할 수 있는 경로가 없어 현 위치에서 만쭉하며 안

주하는 경향이 늘어나고 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사회복지분야 관련 각종

학술대회， 세미나 동에 적극 참관， 참여하여 업무수행에 활용할 수 있어야 하나

사회복지전문요원이 참가혈 수 있는 기회가 제한되고 있으므로 보건사회부에셔 각

시·도로 협회， 학회 동에서 실시되는 학술대회에 참가할 수 있도록 공문을 시달해

준다면 사회복지전문요원이 각종대회 및 세미나에 참석하는데 도움이 되려라 본

다.

세째， 지역사회자원활용에 대해 이야기 하고자 한다. 지역사회자원활용으

로는 국가지원의 한계성을 보충역할한 부분에 대해 아쉬운 점은 사회복지전문요원

과 지역사회자원과의 관계가 긴밀하여야 하나 사회복지전문요원 대부분이 각자가

알고 있는 지역내 정보만 활용하다보니 자원활용의 한계에 부딪치게 된다. 사회복

지전문요원 나름대로의 모임을 통해서 서로간의 정보를 교환하여 지역사휘 자원을

파악， 연계활동하고 있으나 충분한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실정어므로，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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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구 단위의 공식적인 채낼율 통해 E}칙역의 정보까지 알 수 있는 정보제공의 기

회가 주어져야 한다고 생각된다.

녀l째， 사회북지전문요원 배치， 이동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사회북

지전문요원은 한 지역에 배치되어 지속적인 상담과 관찰을 통해 지역의 문제를 해

결해야 하나 사회복지전문요원의 배치기준이 저소득충의 수로 하다보니 심한 경우

일반 행정직 이동보다 인사이동이 잦은 경우도 있다. 반면 사회복지전문요원이 한

지역에 오래 배치되면 지역주민을 많이 알고 너무 친숙하게 되어 정실에 빠지게

될 우려가 있으며 또한 스스로의 무사안일주의에 빠질 수도 있다. 이러한 점에서

한 지역에서 장기간 근무하거나 잦은 이동은 사회복지전문요원의 전문성을 감소시

키는 요인이 되므로 5년 정도 일정한 지역에서 근무한 후 이동시키는 방안도 마련

되어야 한다고 본다.

다섯째， 업무환경 및 근무조건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한다. 생활보호대상

자에 대한 사후관리 및 자활을 촉진시키려면 상담이 필요하다. 그러나 상담이 사

회복지전문요원에게 있어 사회사업가로서의 역할을 수행하케 하는 기본 업무이며

중요한 업무임에도 불구하고 행정내에서 상담에 필요한 시간， 장소 동에 대한 이

해를 받지 못하고 있다. 상담은 짧을 때는 몇 분만에 끝나지만 길 때는 1시간이

걸리는 경우도 있다. 이런 상담과정에서 사회복지전문요원은 주위의 환경으로부터

눈치를 살피며 상담에 임하게 된다. 상관이나 직원으로부터 ‘무슨 상담이 그렇게

킬으냐?’， ‘빨리 끝내라’하며 민원인틀여 있는데도 노골적으로 불만을 토로하기도

하며 전화상담의 경우 ‘무슨 전화가 그렇게 길어 간단히 통화해’ 라는 소리를 듣고

있다. 이런 상황속에서 사회복지전문요원은 물론 민원인까지 불안한 가운데서 마

음을 열지 못하고 상담이 이루어지고 있다. 또한 사회복지전문요원이 아침 일찍

또는 저녁 늦게 상담을 하기도 하며 상담도중 퇴근시간이 되면 사무실에 일단 들

어왔다가 다시 가서 상담을 계속하거나 다음 상담으로 머루게 된다. 사푸실 여건

이 각기 다르지만 상담할 수 있는 상담설 설치나 상담전화를 지정하여 상담이 사

회복지전문요원의 중요한 업무라는 사실이 인식되어야 한다.

어섯째， 사회복지전문요원은 현재 생활보호업무만 담당하고 았으나 앞으

로는 노연， 장애， 모자， 아동， 청소년 동 전문적 대인서비스의 수-행이 펄요하다.

일선에 있는 우리들은 사회복지업무와 가정복지업무를 연계하여 동시에 수행할 필

요성을 느끼고 있으며 클라이언트와 지역주민들에 대한 다양한 대인 서비스프로그

램 제공은 사회복지전문요원과 공적부조사업의 효과성을 제고시킬 수 있으므로 관

리지침을 개정업무의 범위를 확대하여 사회복지전문요원이 사회복지 빛 가정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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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를 답당하는 종합적 사회북지서비스 담당자로 위상이 정립되어야 한다. 그러

나 이러한 업무의 확대는 사회복지전문요원의 법적 근거 마련과 업무과중이 되는

담당가구수 기중의 완화， 사회탐당 빛 가정탐당의 배치가 마련되어야만 가능하다.

끝으로， 사회복지전문요원의 성취욕구를 증진시키고 사기를 진작시커 업

무능률율 높이기 위해서는 사회북지직렬의 신설이 빠른 시일내 이루어져야 한다.

이와 더불어 내년부터 설치하도록 되어 있는 사회복지사무소의 설치는 사회복지업

무의 천탈체계개선과 관련하여 복지계의 최우선 과제로 설치되어야 한다. 또한 복

지사무소 설치 이전에라도 시·도 및 시·군·구에도 사회복지전문요원이 배치될 수

있도록 현재 시·도청 및 시·군·구청에도 사회복지전문요원을 배치하도록 되어 있

는 요망사항을 배치될 수 있도록 규정에 있는 지역에 구체적으로 명시되었으면 한

다.

사회복지전문요원 배치 5년을 즈음하여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변의 명

가가 있을 것이다. 이 세미나 자리를 통하여 전문요원들이 그 동안 해 온 역할에

대해 스스로 평가를 할 수 있는 계기가 된 것 같다. 현재의 근무조건이 전문요원

률이 전문성을 충분히 발휘할 수 여건은 되지 않지만 그렇다고 해서 일방적인 요

구만해서도 안 될 것이다. 전문요원 스스로도 전문가로서 인정을 받을 수 있도록

부단히 질적 향상을 위한 노력을 할 것이다. 전문요원들의 노력이 병행되어야 전

문요원제도의 필요성을 행정내에서 국민들로부터 언정을 받게 될 것이다. 사회복

지전문요원은 이 땅의 사회북지발천율 위해 모든 노력을 다 할 것이다. 공무원으

로 성실히 근무하여 새로운 공직자상을 제시하며 사회사업가로서 사명감을 갖고，

우리의 도움을 필요로하는 국민들에게 삶의 용기를 주는 사회복지전문요원이 될

것을 이 자리를 벌어 다시 한번 말씀드린다.

주채발표자 탑변 이 정 호

토론자들은 사회복지전문요원을 활용하는데 있어서， 개선해야 할 부분으

로서 교육의 문제와 제도의 문제를 지적하였다. 이에 대한 해결방안으로 본 논문

에서 이야기한 바와 같이， 제도적으로는 사회복지사업법을 개정해서 사회복지사무

소의 설치근거와 기능을 마련하고， 사회복지사무소에 배치해야 할 사회복지전문요

원에 대한 배치기준과 기농을 제도적으로 개선해 가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

사회복지전문요원틀의 신분보장을 위해서는 공무원임용령을 개정해서 일

반행정직으로 전환해야 할 것이며， 사회복지사무소가 설치되지 않고 현재의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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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원들을 체계적으로 활용하려고 한다면 시.도， 시.군.구에도 수석사회복지전문요

원제도동을 두어서， 시.도， 시.군.구， 읍.면.동 동의 전문지도체제를 만들어 복지

사무소가 만들어질 때까지 보완해서 활용하는 방법도 생각하여야 할 것이다.

사회복지전문요원들의 자질향상은 전문요원 스스로가 직장내에서의 인간

관계， 지역사회내에서의 주민과의 대인관계 동을 해결해 나가는데 노력해야 할 것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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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얼본의 사회북지전달체계

< 그럽 1 >일본의 전반적 사회복지전달체계

λ1
。

사회국

생후

도·도·부·현

민생주관부

아동상담소

부인상담소

신체장애자 갱생상담소

정신박약자 갱생상담소

구·시-정·촌

복지사무소
:
i

;

:

i
§

자료: 보건사회부， 시범복지사무소 모형개발을 위한 기초조사， 1985.

-76-



< 그림 2 >경도시 장경 북지사무소획 종직 빛 분담

소창- 차장

( 46명 )

혹탁의 (1명)

인구 86.817명

(’ 90.4.1현재)

서무·하기연말대부 1인

의료권·전산종합 담당 1인

교육부조， 모자·과부 대부 .. 1 인

서 무 계 : 생활복지자금 대부

( 7명 ) I--경리·장부정리 1언

민생위원·유족원호·통계 1 인

용무·문서처리 , ••••••••• 1 인

아동북지현업원 1인

모자복지현업원 ' 1 인

북지제 l계 : 보육소·아동수당 1인

( 9명 ) ←--노인의료·노인보건 3인

경로승차중·모자의료

가정아통상담원 2인

r-노인북지현업원 3언

북지제 2계 ! 신체장애·정박복지현업원 ". 2인

"{16명 ) ←--신체장애·정박 사무 2언

l-- 가정봉사원 8언

r- 면접 1언

보호제 1계 ! 생활보호담당현업원 4언 ~ ..

( 6명 ) L-탐당 6지역

보호제 2계 l 생활보호담당현업원 5인

( 6명 ) L- 탐당 11지역

자료: 京都市上京騙祖事務所， 1989年度 事業觀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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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미국의 사회북지전달체계

< 그림 3 >미국의 전반적 사회복지전달체계

보건후생성 (노동성 · 농무성 )

인간개발서비스사무소

의료보호재정청

쳐
0

-
쳐
O

호

-
장

보

-
보

정

-
회

가

-
사

(산하기관)

l피

사회보장사무소

( 1078지역 )
공공복지국

( 주 ) 연방정부의 지역사무소

( 10개시 )

공공복지사무소 I--

( 시·군·구 )

지역주민

r----• 사회보장사무소

( 시·군·구 )
1 ， 300개

지융L닭

* 공공북지사무소의 주요 프로그램

@ 가족부양아동보조사업

￠ 의료보호사업

@ 모자보건사업

@ 장애아동사업

@ 식량부조사업

* 사회보장사무소의 주요프로그램

@퇴직보험

@유족보험

@ 장애자보험

@실업보험

@ 보완적 소득보장 (SSI)

자료: 보건사회부， 시범복지사무소모형개발을 위한 기초조사， 19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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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4 >.주정부 전형적인 사회복지조직 내부구조

주 지 사

이공사공회복및지자위원문회
공공복지청

자가족문-아위동원서버회스

공수공석행북정지관

l 행 정 설 II 법률서비스실 | 흐~ ..£. 1크I 공보설’

|정책 및 계획실; 사펑업계가획 설및

|사회봉사과|

| 의료보호λ뮤소 l 서아동비스·사가푸족소 성사인서비스
무 소

지역북지사무소

지시방·사무소
( 군·읍 )

자료: 보건사회부， 시범복지사무소 모형개발을 위한 기초조사， 19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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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5 >미국의 공적부조 및 사회북지서비스 전탈혜계 및 담당업무 (New York 주의 경우;

Dept. of Heal th
& Human Services

State Dept. of
Social Services

l
County Dept. of
Social Services

i
Social Services Commissionerl

때
reQ

]리탱
-L

빼

l

야

않

뼈빼磁

Income
Maintenance

Medical
Assistance

Social
Services

Administrative
Services

‘-------

Public I IFood
Assistancel IStamp

-l
Employment Health Adult & Home αlild

& Training R아썩| Family 표lergy Welfare
Service Service Services Assistance Services

Progr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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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영국의 사회북지전달체계

< 그림 6 >영국의 전반적 사회복지전탈체계

SECREfARIES 1걱
OF STATE

DHSS SOCI따J

SERVICES
NATIONAL
HE따.TH

SERVICE

REGION따J =추 REGIONAL REGIONAL HEALTH
AREA • •
LEV타」 OFFICE AU’fHORITIES

DISTRICI’
LOCAL ~ HE따.TH

AREA • •
파VEL OFFICE AUTHORITIES

LOCAL AUTHORITIES

COUNTY-COUNCIL LEVEL 1=추

DISTRICT-COUNCIL L패표J =송

--SOCIAL-SERVICES
DEPTS

(SSDs)

자료: David Tossell and Rachard Webb, Inside th르으론다낀g services ,
London: Edward Arnold, 1989, p.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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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7 >영국의 전반적 소득보장 전달체계

지방사회보장사무소·

(490개)

* 주요담당업무
o 사회보험 (연금)

o 보완급여

o 장애인·노언 동 특별급여

o 아동수당

조사·상담사무소

(234개)

자료: 보건사회부， 시볍복지사무소 모형개발을 위한 기초조사t 1985. (보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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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립 8 >영국 지방 사회복지서비스부 내부조직 (예시)

DIRE(πOR OF SOCIAL SERVICES

l

關

W표￡‘ARE-RIGJITS

OFFICE

lA'π'ACHED S께

leo때r 0핸I쩨

-
椰
-

-
椰
돼
-

자료: David Tossell and Rachard Webb , Inside the car엑g services , London: Edward Arnold, 1989 , p.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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